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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표

총 20건
현행유지 일부개정 전부개정 통폐합 비고

0 15 2 3

순번 조례명 상임위/소관부서
평가의견
(위원회)

유형

1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행자위/정책기획관 일부개정 자치

2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행자위/자치행정과 전부개정 자치

3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행자위/자치행정과 일부개정 위임

4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행자위/방호예방과 일부개정 자치

5 전 라 북 도  재 능 기 부  활 성 화  조 례 행자위/대외협력과 통 폐 합 자치

6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환복위/물통합관리과 일부개정 위임

7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환복위/생활환경과 일부개정 위임

8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환복위/노인복지과 일부개정 자치

9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환복위/장애인복지과 일부개정 자치

10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환복위/건강증진과 일부개정 자치

11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농경위/일자리민생경제과 일부개정 자치

12 전 라 북 도  마 을 만 들 기  지 원  조 례 농경위/농촌활력과 전부개정 자치

13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농경위/미래산업과 일부개정 자치

14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농경위/미래산업과 일부개정 위임

15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농경위/농업정책과 일부개정 위임

16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문건위/주택건축과 일부개정 자치

17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건위/문화산업과 일부개정 자치

18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문건위/문화산업과 일부개정 자치

19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문건위/문화산업과 통 폐 합 자치

20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문건위/관광산업과 통 폐 합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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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라북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요약

연번 조 례 명 상임위 유형 심층분석 의견

1

전 라 북 도 
동 부 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행자위 자 치

- 전라북도에서 서부권에 비하여 발전 격차가 있는 

동부권 지역의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

으로써 전라북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임. 향후 이 조례의 목적하는 바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한다면,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지 방 행 정
동 우 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

행자위 자 치

- 2020.3.31.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어 사업과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지방행정

동우회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조례 전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전 라 북 도 
평화통일교육 
활 성 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행자위 위 임

-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에게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실제 위원회가 구성・운영

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4

전 라 북 도 
화재피해주민 
임 시 거 처 
비 용  등 
지 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행자위 자 치

- 집행부에서 조례 내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지원과 

같은 신규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이를 

반영한 개정안 마련을 검토함

5

전 라 북 도 
재 능 기 부 
활성화 조례
( 통 폐 합 )

행자위 자 치

-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와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재능기부는 폭넓게 살펴보면 

자원봉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전라북도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어 보임



- 5 -

연번 조 례 명 상임위 유형 심층분석 의견

6

전 라 북 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환복위 위 임
- 특별한 심층분석 사유가 없음.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함

7

전 라 북 도 
자 동 차 
공 회 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

환복위 위 임

- 공회전 단속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검토함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의견을 제시함

8

전 라 북 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 례
(일부개정)

환복위 자 치

- 고령친화도시는 각 시・군에 맞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통해 정비 

검토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서는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시・군의 계획과 별개로 전라북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에서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계획과 조례상 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노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맞추어 기본 조례에서 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개별 조례로 규율하도록 노인・고령 관련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등이 노인 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함

9

전 라 북 도 
개 인 운 영 
장 애 인
거 주 시 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

환복위 자 치

- 조례의 규정 체계에 맞게 규정하도록 제2조와 제3조, 

제4조의 규정 순서를 정비하도록 검토 필요. 심층

분석을 통해 제시함(통상적으로 정의, 책무, 지원대상 

순으로 규정함)

- 타 시・도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을 폭넓게 

규정하도록 조례 제명 정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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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 례 명 상임위 유형 심층분석 의견

10

전 라 북 도 
건전한 음
주문화 환
경 조 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환복위 자 치
- 특별한 심층분석 사유가 없음.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함

11

전 라 북 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농경위 자 치

-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여 민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함

- 다만,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력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12

전 라 북 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

농경위 자 치

-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통상 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성체계인데, 이 조례에서는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입법체계를 고려했을 때 전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전 라 북 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 례
(일부개정)

농경위 자 치

- 조례 제4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부여하고 

있으며, 계획을 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함

- 다만,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①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거나, ② 유사한 

협의회가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대행 규정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조례 제9조에 대학과 협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정비

14

전 라 북 도 
과 학 기 술
진흥을 위한 
조 례
(일부개정)

농경위 위 임
- 조례의 제명을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검토함

15

전 라 북 도 
관리방조제의 
범 위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농경위 위 임
- 특별한 심층분석 내용 없음.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

하는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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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 례 명 상임위 유형 심층분석 의견

16

전 라 북 도 
공 동 주 택 
층 간 소 음 
방지 권고 
조 례
(일부개정)

문건위 자 치

☐ 조례 제명 분석

 -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그 내용상 특별히 개정이 

필요한 시사점이 발견되지는 않음

□ 타 시・도 사례 분석

 - 전라남도는 제8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7

전 라 북 도 
거 리 예 술 
활성화 및 
지 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문건위 자 치

- 집행부에서 “거리예술은 다양한 예술활동 중 하나로, 

｢지역문화진흥법｣,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가 가능하고 사업발굴 및 추진

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유지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심층분석을 

통해서 통합가능성을 검토함

- 거리예술 지원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가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28개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거리예술인과 거리예술을 관람

하기 위한 도민을 배려 필요). 현행과 같이 별도로 

유지하면서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권고함

18

전 라 북 도 
통 합 문 화
이 용 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

문건위 자 치

- 제6조에서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 조례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해서 “공유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재

계약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9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및 

제1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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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조 례 명 상임위 유형 심층분석 의견

-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제6조제4항

에서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 

규정과 달리 재협약의 방법으로 2년 단위로 계속

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심층분석을 통해 해당 조항 개선 방안을 검토함

-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맞게 따르도록 검토함 

19

전 라 북 도 
문화 예술기부 
활 성 화 
지원 조례
( 통 폐 합 )

문건위 자 치

- 유사한 조례(｢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존재하며,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심층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와의 통합을 검토함

- 앞서 입법취지와 조례의 기능이 유사한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또한「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통폐합하는 방안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0

전 라 북 도 
공 정 관 광 
육 성  및 
지원 조례
( 통 폐 합 )

문건위 자 치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고 단순 사업을 나열

하는 수준이며,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폐지를 원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통폐합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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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06. 5. 12. 최근개정・시행일

2019. 12. 31./2019. 12. 31.

(전부개정1회

/일부개정8회)

소관 부서 정책기획관/균형발전팀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 정비 - 문장부호, 띄어쓰기 정비 등 일반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을 명확하게 정비 검토

-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

이 불필요하므로 정비 검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3조에 따른 발전계획, 제6조의 특별회계 설치 등을 이행함

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체질 강화, 도정 주요시책의 역

동적 추진을 견인할 경제분야 조직의 기능과 위상 강화, 도의회 예·

결산심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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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
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시․군별 5개년 발전계획 수
립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6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사업평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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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6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지역에 한정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정 목적이 낙후된 
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입법 근거에 합당함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개정 미실시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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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8조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서부권에 비해 발전격차가 
있는  6개 지역의 특화발전
을 위해 유지 필요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

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

요
■ 그 밖의 사유

-특별회계 관련 규정 정비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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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서부권에 비하여 발전격차가 있는 6개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내용

  - (1-1) 본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공동 의원 발의를 통하여 제정하

였으며, 제1조에 따라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음

  - (2-3)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 : ‘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

로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군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함

  - (2-4)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실시함 : [발전사업 지원(30,000,000천 원(2020

년)/36,000,000천 원(2021년)/36,000,000천 원(2022년)]

  - (2-5)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함 : [발전사업 평가(2020년) (2021.02.23.) / 

발전사업 평가(2021년) (2022.03.17.) / 발전사업 평가(2022년) 

(2023.04.02.)]

  - (2-5)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시・군에 사업비 인센티브를 지원함

  - (3-1) 제6조에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발전사업’을 시

행함(지원액: 2020년 300억 원/2021-22년 매년 360억 원)

  - (3-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제2조에 “동부

권이란 전라북도 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음

  - (3-3) 조례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함

  - (3-6)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행정기관 재량권의 적정 범위를 규정함 : 제5

조(평가‧인센티브 등) ① 도지사는 동부권발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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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추진 우수 시・군

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동부권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4-1) 조례 제2조에 “동부권이란 전라북도 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원․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부권

지역에 한정하고 있어 특정지역 차별 조항이 확인됨

  - (4-2) 조례 제정 목적이 낙후된 동부권 발전 지원으로 되어있어 합리적인 차

별 사유가 확인됨

  - (7-1) 조례 제8조에 “동부권 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동부권발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음

  - (7-2) 동부권발전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규정된 위원회로 판단됨

  - (7-3) 위원회 위원의 위촉직 성별의 비율은 남성 9명(60%) 여성 6명(40%)

로 하고 있음

  - (7-4) 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2020년도 3회, 2021년도 3회, 2022년도 3회 실

시하였으며, 대면심의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음

  - (7-5) 동부권 발전의 효율적 추진 및 주요시책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확인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본 조례는 전라북도 내 동부권 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발전계획 수립,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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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회계 설치·운영, 사업 평가 등이 이뤄짐으로써 동부권 지역 특화발전이라

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서부권에 비하여 발전 격차가 있는 동부권 지역의 발전 지원에 이바지하고 있음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동부권 발전계획

의 수립)
제3조(기본원칙)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사업의 선정)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

립)

제4조(지원대상지역 

선정)

제5조(평가·인센티브 

등)

제5조(지역균형발전계

획의 수립)

제5조(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제5조(기본계획의 수

립)

제6조(특별회계의 설

치·운영)

제6조(지역균형발전계

획 점검 및 평가 실시)

제6조(시행계획의 수

립)

제5조의2(지역별·권역별 

개발계획)

제6조의2(존속기한)
제7조(지역균형발전 시

책 반영)

제7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제6조(시행계획의 수

립)

제7조(특별회계의 세

입·세출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균형발전사

업의 평가)

제6조의2(지역균형발

전사업에 관한 연차보

고)

제8조(동부권발전위원

회 설치)
제9조(구성 및 운영)

제9조(특별회계의 설

치)

제7조(지역균형발전사

업의 평가)

제9조(구성) 제10조(전담조직)
제10조(특별회계의 세

입과 세출)

제8조(특별회계의 설

치)

제10조(실비변상 등)
제11조(특별회계의 설

치)

제11조(특별회계의 관

리ㆍ운용)

제9조(특별회계의 세

입과 세출)

제11조(시행규칙)
제12조(특별회계의 세

입과 세출)

제12조(특별회계의 존

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관

리·운용)

제13조(특별회계의 관

리ㆍ운용)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4조(특별회계 존속

기한)
제14조(구성과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6조(회의) 제12조(구성과 운영)

제17조 삭제
제12조의2(위원의 위

촉 해제)

제18조(간사) 제1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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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 외 타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제19조(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3조의2(분과위원

회)

제20조(수당) 제13조의3(간사)

제21조(준용) 제14조(수당 등)

제22조(시행규칙)
제15조(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등)

제16조(준용)

제1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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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동부권 지역의 특화

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동부권 지역의 특화

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띄어쓰기 정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부권”이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동부지역에 위치

해 있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

실·순창 등 6개 시군 지역을 말

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부권”이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동부지역에 위

치해 있는 남원·진안·무주·장수·

임실·순창 등 6개 시・군 지역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정의 규정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에 맞

게 정비

-띄어쓰기 정비

-“시・군”으로 문장부호 정비

제3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부권을 대상으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부권 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

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1. 동부권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동부권의 지리적 특성과 산

업·경제적 자원 등을 고려한 식

품·관광 등 개발계획 

3. 생략

제3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부권을 대상으로 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는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시

행한다.

1. 개발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

장기 추진목표

2. 동부권의 지리적·인문학적 특

성, 문화적 유산 등을 고려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

관광 자원 등의 개발계획 

3.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정확한 계획의 명칭 표기

-이하 조문(제4조, 제5조 제6조 등)에서 

“동부권 발전계획”으로 표기하고 있지

만, “발전계획”이 바른 약칭임(법제처 

권고사항 -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

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18면)

-문장정비(의미 구체화)

제4조(사업의 선정) 동부권 발전

사업은 동부권 발전계획에서 정

한 개발 방향에 맞게 시군에서 

신청하고 동부권발전위원회 심

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사업의 선정) 동부권 발전

사업은 발전계획에서 정한 개발 

방향에 맞게 시・군에서 신청하

고 동부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

쳐 도지사가 정한다.

-“시・군”으로 문장부호 정비

-약칭한대로 용어 사용하도록 “발전계

획”으로 정비

제5조(평가·인센티브 등) ① 생

략

② 평가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

되며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 대

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인센티브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평가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

되며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군”으로 문장부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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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동

부권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 동부권특별회계(이

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발

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의2에서 존속기한을 두고 있으므

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약칭한대로 용어 사용하도록 “발전계

획”으로 정비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북

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북

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띄어쓰기 정비

제8조(동부권발전위원회 설치) 

① 동부권 발전의 효율적 추진

과 주요시책 심의를 위하여 도

지사 소속으로 동부권발전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4. 생략

5. 그 밖의 동부권 발전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동부권발전위원회 설치) 

① 동부권 발전의 효율적 추진

과 주요시책 심의를 위하여 도

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동부권 발전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 

-정확한 위원회 명칭 표기

-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수정( '그 

밖'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 밖의'를 쓰고, 뒤에 오는 서술어와 

호응하는 경우 '그 밖에'를 씀)

제9조(구성)

① 생략

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관계 실ㆍ국ㆍ본부장 및 6개 시

군 부단체장으로 한다. 

③ 생략

1.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2~3. 생략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관계 실ㆍ국ㆍ본부장 및 6개 

시·군 부단체장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

로 하는 도의원

2~3.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새로운 2년을 

임기로 하여야 함(법제처 권고사항임-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4, 226면)

-“시・군”으로 문장부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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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

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은 “수당”에 대

하여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 규

정(제15조)이 자동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 없음(법제처 권고사항임-「2022

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94면)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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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전라북도는 타 시・도와 달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 전라북도에서 서부권에 비하여 발전 격차가 있는 동부권 지역의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전라북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것임. 향후 이 조례의 목적하는 바가 정책적으로 판단

하였을 때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한다면,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의 전환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두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현 상황에서는 개정안의 제시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통하여 반영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 25 -

□ 참고자료 1 –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두

고 있음

   - 향후 동부권 발전 지원 조례의 형식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의 전환 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례 제명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9조(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

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

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균형발전 조사 연구, 사업 발굴ㆍ평가 등의 업무 지원

  2. 지역균형발전 관련계획 수립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3.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연차보고서 작성

  4.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업무 지원

  5. 지역균형발전사업 컨설팅, 권역 또는 시ㆍ군별 연구팀 운영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을 도 출자ㆍ출연기관, 연구기관 또

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5조(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역균형발

전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내 지역발전수준 조사·분석 등의 체계적인 연구 수행

  2.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과 평가 및 모니터링 업무 지원

  3. 지역균형발전사업 컨설팅을 위한 분야별 자문단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센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

무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

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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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구성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25 25 10 9 6

비  율(%) 100 100 - 60 40

- 위원회 개최 실적

연도별 2020 2021 2022

개최건수 3 3 4

개최일 4.9, 6.12, 9.24
3.26,

4.12.~13, 9.16.
5.9~11, 9.21~23,
10.21~24, 12.7~9.

소요예산 1,890천 원 1,960천 원 1,420천 원

□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내역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0 동부권발전사업 300억 원 300억 원 300억 원 6개 시·군 16개 사업

2021 동부권발전사업 360억 원 360억 원 360억 원 6개 시·군 24개 사업

2022 동부권발전사업 360억 원 360억 원 360억 원 6개 시·군 27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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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31.] [전라북도조례 제472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내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동부권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부권”이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

창 등 6개 시군 지역을 말한다.

2. “동부권 발전사업”이란 식품·관광 등 동부권의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계획수립 및 사업선정 등

제3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부권을 대상으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부권 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1. 동부권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동부권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경제적 자원 등을 고려한 식품·관광 등 개발계획

3. 그 밖에 동부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사업의 선정) 동부권 발전사업은 동부권 발전계획에서 정한 개발 방향에 맞게 시군에서 신청하

고 동부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평가·인센티브 등) ① 도지사는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동부권특별회계 등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동부권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존속기한) [본조신설 2018. 12. 2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

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1]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9. 8. 9>

2. 삭제 <2019. 8. 9>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부권 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동부권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3. 예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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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동부권발전위원회 등

제8조(동부권발전위원회 설치) ① 동부권 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

으로 동부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부권 주요시책 및 재원분담 등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부권 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동부권 발전사업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동부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 관계 실ㆍ국ㆍ본부장 및 6개 시군 부단체장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2. 식품·관광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그 밖의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개정 2014. 10. 22, 2019. 1. 2>

제10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

정 2015. 5. 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33 -

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00. 11. 13. 최근개정・시행일
2006. 5. 12./2006. 5. 12.

(일부개정 2회)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 행정팀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전 부 개 정 )

일반 정비 - 문장 표현 등 일반정비 검토

개정 권고
-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중복지원 금지 규정 신설 검토

- ｢지방행정동우회법｣과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전부개정 검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2조에 따른 자치행정분야 활동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조

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으며,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

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

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
의 적정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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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
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지방행정동우회법｣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
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
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
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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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일간 입법예고 실시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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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은 물
론 지방행정의 발전과 지
방행정에 관한 자문 이 필
요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유지 필요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중복지원 금지 규정 신설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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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함

 ○ 내용

   - (2-4) 공모를 통하여 ‘자치행정분야 활동지원 사업’을 실시함(2023년 예산: 

8,460천 원)

   - (3-1) 제2조 “도지사는 전북행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023년 자치행정분야 활동지원 사업을 실시함

   - (3-2) 제1조 목적에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를 지원하여 이

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도정발전이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이나 범위는 적절함

   - (3-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확보된 예산을 집행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전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보조금의 지원 등의 규정을 통하여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을 위한 조례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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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수효과

   - 사업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부수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 전라남도는 제8조에서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

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 경기도는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

로 충당하도록 하여 재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사업계획의 제

출)
제3조(회원의 구분) 제3조(정관) 제3조(정관)

제 4조 (보 조 사업 실 적 

보고)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사업) 제4조(회원의 구분)

제5조(준용) 제5조(지원사업)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의무)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사업)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재정)

제8조(포상) 제8조(감독)

제9조(시행규칙) 제9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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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전라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

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전라북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3. “사무소”란 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우회 설립 목적

2. 동우회 명칭

3. 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4. 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구분) 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2. 전라북도 내 시ㆍ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내 시ㆍ군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의무) ①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전라북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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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감독)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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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2020.3.31.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어 사업과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지방행정동

우회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조례 전

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행정동우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

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

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우회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제5조(조직 등) ① 동우회는 중앙회, 지회 및 분회를 둔다.

②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ㆍ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특

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ㆍ군청ㆍ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③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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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총회) ① 중앙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장 및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 및 분회의 총회 구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

집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

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

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동우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

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13조(사무 부서) ① 동우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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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 이후 제정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부칙 <제17168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우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와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전에

설립된 시ㆍ도행정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른 동우회의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이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관을 이 법에 어긋나지 아

니하게 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회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

진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행정동우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동우회의 임직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라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

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전라북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3. “사무소”란 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우회 설립 목적

2. 동우회 명칭

3. 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4. 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ㆍ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구분) 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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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2. 전라북도 내 시ㆍ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내 시ㆍ군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의무) ①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전라북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감독)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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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전라남도는 제8조에서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 경기도는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

  하도록 하여 재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

전라남도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

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

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을 하지 않는다.

제5조(의무) ①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

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

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

다.

② 도지사가 제6조제2호 및 제

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

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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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규정 없음

□ 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정보화 확산을 위한 컴퓨터 교육 - 13,000 13,000
강사수당

 812.5*8회*2명=13,000

2022 정보화 확산을 위한 컴퓨터 교육 - 13,000 13,000
강사수당

 928*6회*2명=11,136
932*1회*2명=1,864

2023 정보화 확산을 위한 컴퓨터 교육 - 9,720 9,720
강사수당

110*10*7개월
30*10*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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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 지원 조례
[시행 2015. 5. 1.] [전라북도조례 제3979호, 2015. 5. 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이하 “전북행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전북행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전북행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

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실적 보고) 전북행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 4. 3,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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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위임조례 관계 법령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

제정・시행일 2016. 9. 30. 최근개정・시행일
2016. 9. 30./2016. 9. 30.

(제정)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 행정팀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 정비
- 약칭 관련 문장 정비 검토

- 조례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위원회 심의 사항에 관한 인용 조항 정비

이행 권고
- 조례 제6조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

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 구성・운영 권고 필요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평화통일지원법」 제4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적절한 위임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북도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제5조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 도민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

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이행

권고

-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위원회 운영을 권고할 

필요가 있67

- 음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7 . 

※ 기타 의견 - 없음



- 52 -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
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22~2024년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4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교육 
등의 실시. 위탁 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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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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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6조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미구성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다수의 지자체에서 구성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성
하지 아니하였고, 추후 위
원회 구성 검토 중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전북의 평화통일교육 활성
화를 위해 유지 필요

-통일 관련 의원 관심 증가
와 통일교육 활성화 촉구 
요구로 유지 필요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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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전북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통일 관련 의원 관심 증가, 

통일교육 활성화 촉구 요구로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확인됨

 ○ 내용

   - (1-1)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

   - (2-3) 조례에 따라 2022~2024년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2023년 5개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수립할 예정임

   - (2-4)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 통일교육주간 기념식’(2023년 예산: 

12,000천 원)을 실시함

   - (2-5) 조례 제16조에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으므로 별도로 교육 기관 등을 지정한 바는 없음

   - (3-3) 2023년 ‘전라북도 통일교육 주간 기념식’을 위하여 필요예산 12,000

천 원을 확보하였음

   - (3-6) 조례 내 협조요청(제13조제1항),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제15조), 평

화통일교육의 위탁 등(제16조), 포상(제18조) 규정을 두어 행정기관 재량권 

범위를 적절히 두고 있음

   - (7-1)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음

   - (7-2) 평화통일교육위원회는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임

   - (7-3) 위원회의 위원은 구성되지 않아 성별 현황을 확인할 수 없음

   - (7-5) 다수 지자체에서 위원회 구성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성하지 아니하였

고, 추후 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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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이행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위원회 구성, 위탁 등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평화통일교육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통

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기본이념 및 방

향)
제2조(정의)

제3조(기본방향)
제3조(평화·통일 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기본방향)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평화통일교육계

획의 수립)

제5조(평화·통일 교육 

시책의 수립·시행)

제2장 통일교육활성화

위원회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평화·통일 교육

의 위탁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통일교육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기관 설치·운

영)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

제)
제8조(시행규칙)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해촉) 제9조(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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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제10조(위원장의 직

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지역사회 협력

망 구축)

제11조(회의) 제10조(회의) 제11조(포상)

제12조(간사) 제11조(간사) 제12조(규칙)

제13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 요청)

제14조(수당 등)
제13조(삭제 2017. 11. 

2.)

제15조(평화통일교육

의 활성화)

제14조(삭제 2017. 11. 

2.)

제16조(평화통일교육

의 위탁 등)

제15조(사회단체 통일

교육의 활성화)

제17조(지역사회 협력

망 구축)

제16조(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제18조(포상)
제17조(통일교육의 위

탁 등)

제19조(시행규칙)
제18조(지역사회 협력

망 구축)

제19조(재정지원 등)

제20조(포상)

제21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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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

육 지원법」에 따라 도민의 통

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

육 지원법」에 따라  전라북도

민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하지 않았으므로 원 명칭을 사용하

도록 정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

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

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

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

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

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

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기본방향)까지 표기할 필

요 없음

제5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

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 9. 생략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

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

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 9.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평화통일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1항에서는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

으로 사용하고, 제2항 이하에서는 “평

화통일교육계획”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제2항 이하에서 통일적으로 사

용하는 “평화통일교육계획”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정비

-제3항의 “계획”은 약칭한바 없으므로 

원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정비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

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

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

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두며, 심의・자문이 끝나

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약칭문 문장 부호 정비

-심의・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

도록 규정 정비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무원은 

당연히 재직기간만 위촉되기 때문에 규

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권고사항임-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4, 226면)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평화통일교육계획”으로 용어 띄어쓰기 

통일

-제5조제3항에서 수립하도록 한 시행계

획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 59 -

1.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지

원 방안 

3. 생략

1.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계

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지

원 방안 

3. 현행과 같음

받도록 규정 정비 검토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6조는 교

육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고 활성화에 

관해서는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

로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제15조에서 

수립하도록 한 내용은 “계획”이 아니고 

“시책”이므로 “시책”을 수립하도록 정

비 검토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생략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

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

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조정을 회

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

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

건의 심의·조정에서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심

의·조정을 회피(回避)할 수 있

다.

-법조(法條)문장 정비

-의미전달을 위해 한자병기

제14조(수당 등) 위원 또는 관

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

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전

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수당에 관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

익 없음(법제처 권고사항 - 2022년 우

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집」, 194면)

제15조(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생략 

②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평화통일교육에 필

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평화통일교육

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조(法條)문장 정비

-제16조와 일치된 표현으로 수정

제1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

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

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

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 참여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

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

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법조(法條)문장 정비

-제16조와 일치된 표현으로 수정

제18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

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

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포상에 관한 「전라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 적용되므로 규

정의 실익 없음(법제처 권고사항 -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

설팅 사례집」, 113면)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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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이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에게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

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실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을 권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①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을 정비하거

나, ②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거나, ③ 유사한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대행 규정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 경우, 5년마다 계획 수립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유사한 위원회가 전라북도 내에 설치되어 있

지 않다는 점에서, ②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

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이하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

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두며, 심의・자문이 끝나

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약칭문 문장 부호 정비

-심의・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

도록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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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미 구성

□ 사업 및 예산 관련
(단위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3 전라북도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12,000 1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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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6. 9. 30.] [전라북도조례 제4324호, 2016. 9. 30., 제정]

전라북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도민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

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평화통일 교육은 도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민족공

동체 의식과 평화문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7‧4남북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실현

5.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6.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

다.

제5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평화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2장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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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행정부지사와 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명 내외

3. 평화통일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5명 내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

의·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

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한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평화통일교육업무 담당 과

장이 된다.

제13조(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

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

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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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제15조(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

진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이 조례

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

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

력한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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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20. 8. 14. 최근개정・시행일
2020. 8. 14./2020. 8. 14.

(제정)

소관 부서 방호예방과 / 현장조사분석팀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 정비

- 집행부에서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지원과 같은 신규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개정안 마련을 검토함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5조에 따른 관련 사업 시행, 제6조에 따른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대상의 범위가 적정함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

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

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

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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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해구호법｣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
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5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기관교류(전북사회복지공
동모금회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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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5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7조~제10조,
제16조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20. 7. 9. ~ 7. 14.
(5일간)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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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1조~제14조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행복하우스 지원사업 등은 
지원 금액이 큰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공정하게 결정하는데 필요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재해구호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를 이행

-재난(화재)을 당한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

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

요
■ 그 밖의 사유

-신규 사업(안심하우스, 긴
급 생활비 지원)을 조례에 
반영 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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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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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고, 재난(화재)을 당한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을 위하여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8-2) 조례 내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지원과 같은 신규사업을 조례에 반영하

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 인정됨

   - (8-4)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지방규제혁신과)에서 2021년도 3분

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조례

제정 지원으로 화재피해주민 지원 및 보호 강화), 국가(국회) 및 타 시·도에

서 본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법률」 및 「조례」가 지정되고 있음[「화재피

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1.4.15., 오영환 국회의원 대표발의)/조례

를 벤치마킹 한 시·도: 경기도(2023.7.) 강원도(2023.6.), 대전광역시(2023.1.), 

전라남도(2022.12.), 부산광역시(2022.10.), 광주광역시(2021.9.), 충청남도

(2021.7.), 울산광역시(2021.3.)).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음

 ○ 내용

   - (2-3)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2020.11.13.),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음 : 화재

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계획(종합계획)/화재피해주민 심리회복 지원계획/119행

복하우스 건축 지원계획/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지원 계획/119안심하우스 

건축 지원계획/주택화재피해자 긴급 생활비 지원계획

   - (2-4) 조례 제5조에 따라 심리회복 지원(비예산),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비예산

(기금)), 임시거처 지원(7,500천 원), 안심하우스(비예산, 기금), 긴급 생활비 지

원(비예산, 기금) 사업이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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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023년 8월 말 기준 ① 심리회복 지원(2021년 136건, 2022년 286건, 2023

년 153건), ② 행복하우스 지원(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0건), ③ 임시

거처 비용지원(2021년 11건, 2022년 34건, 2023년 22건), ④ 안심하우스 지원

(2022년 1건, 2023년 3건), ⑤ 긴급 생활비 지원(2022년 22건, 2023년 13건)이 

실시됨

   - (2-5) 조례 제6조에 따라 행복하우스,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지원 등을 위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전

북지사와 업무협약, 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KT&G 전북지사와 업무협약을 하여 유관기관 협력 지

원을 받음

   - (3-1) 조례 제15조에 따라 임시거처 비용지원으로 도비 7,500천 원을 지원하였

음. 또한 2017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

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행복하우스 기금으로 335,475,000원이 모였으며, 

99,268,240원이 남음. 그리고 2021년 12월부터 도내 기업 및 단체로부터 기금

을 마련하여 82,000,000원이 모였으며, 46,050,000원이 남음

   - (3-2)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의 조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책무인 

이재민 보호를 수행하고, 주택신축 및 수리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지원 강화

를 실시하여 자립을 돕고 있음

   - (3-3) 임시거처를 위하여 2021~2023년 동안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 미확보 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의 

자율적 모금과 도내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으로 행복하우스, 안심하우스, 긴급

생활비를 지원함

   - (3-4) 조례 제7조에서 제10조에 지원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임시거처 지원 기간(최대 5일), 한도금액(공무원 여비 규정의 숙박

비)을 정하고 있음. 또한 제16조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

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3-6)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대상을 화재피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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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한 주민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법으로 모든 지원 대상을 규정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 대상

이 발생하여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책으로 마련한 규

정으로, 지원 결정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므로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일

정한 한계가 있음

   - (7-1) 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에 따라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

성하였음

   - (7-4) 위원회 개최 관련하여 연도별 개최건수, 개최일, 소요예산 등 회의 관련 

실적을 보존하고 있음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1 4 2

개최일 5.6.
4.8./5.18./

12.16./12.26.
6.1./8.22.

소요예산 280천 원 560천 원 0원

   - (7-5) 위원회는 행복하우스 지원사업 등 지원금액이 큰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를 공정하게 결정하는 데 필요하므로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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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수효과

   - 심리회복 지원,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 적절한 지원이 이루

어져 화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도민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전라북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제6조(생계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7조(지원신청) 제7조(심리회복 지원) 제7조(주거 지원) 제7조(임시거처 지원)

제8조(심리회복 지원)
제8조(임시거처 제공 

등)
제8조(주택 복구 지원)

제8조(생활안정자금 지

원)

제9조(행복하우스 건

축 지원)
제9조(지원신청) 제9조(심리회복 지원) 제9조(중복 지원 제한)

제10조(임시거처 지

원)

제10조(화재피해분쟁조

정위원회 설치 및 기

능)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삭제)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의 구

성)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

치)

제11조(협력체계 구

축)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

영)

제12조(위원회의 구

성)
제12조(삭제)

제13조(위원의 제척ㆍ

기피ㆍ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제13조(위원회의 운

영)

제14조(수당)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5조(재원)
제15조(분쟁조정의 신

청)

제15조(위원의 제척ㆍ

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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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6조(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제17조(조사 등)

제18조(조정의 성립)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수당)

제21조(시행세칙)



- 79 -

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전라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발

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주민 (이하 “도민”이라 한다)

을 말한다. 

2. “유관기관 협력 지원”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

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

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

다.

3. ~ 4.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전라북도 

내(이하 “도 내”라 한다)에서 발

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주민 (이하 “도민”이라 한다)

을 말한다.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5. “안심하우스”란 화재로 주택

이 부분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

층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수하

여 주는 주택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유관기관 협력 지원”은 상식적이고 일

반적인 내용으로 모두가 알 수 있는 사

항을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법

제처 권고사항-「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88면)

-제5호 신설

-“안심하우스” 집행내역이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도 “안심하우스” 에 관한 심

의가 있으니 이를 반영한 정의가 필요

함

제4조(전라북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전라북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

정 및 피해회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간결·명료하게 정비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

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신 설>

3. 임시거처 지원

<신 설>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

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2의2. 안심하우스 건축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3의2. 긴급생활비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례 정비 검토

-문장정비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도지사

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

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도지

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

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

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관·법인·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법조

(法條) 문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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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

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해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

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

장ㆍ통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

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

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

장ㆍ통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표현 방식 정비 검토

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에

게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을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복

하우스 건축 지원을 하는 경우

에는 제11조에 따른 화재피해

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에

게 제5조제2호에 따른 행복하

우스 및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안심하우스 건축 지원을 

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원

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

른 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조제5호 신설에 따른 정비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례 정비 검토

-법조(法條)문장정비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행복하

우스 건축지원 및 그 밖에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재피해주

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행복하

우스,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화재피해

주민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제5호 신설에 따른 제1항에 안심

하우스 및 화재피해주민에게 필요한 긴

급생활비 지원 추가

-정확한 명칭 및 약칭표기(“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적절함. 당연히 위원회에

서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 삭제가 

바람직 함)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민

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

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

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

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

다. 

-제11조 약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회”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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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

사는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

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는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

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

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생략

2. 생략

3.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

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

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생략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

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

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

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약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회”로 명칭변경

-'그 밖'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 밖의'를 쓰고, 뒤에 오는 서술

어와 호응하는 경우 '그 밖에'를 사용함

제14조(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참석 수당, 안건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삭  제>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은 “수당”에 대

하여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 규

정(제15조)이 자동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 없음(법제처 권고사항임-「2022

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94면)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삭  제>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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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집행부에서 조례 내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지원과 같은 신규 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이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개정안 마련을 검토함

-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지원과 같은 신규 사업의 집행 근거 마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례에 반영하도

록 안 제시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

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신 설>

3. 임시거처 지원

<신 설>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

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2의2. 안심하우스 건축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3의2. 긴급생활비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

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례 정비 검토

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에

게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2. 화재피해주민 중 사회적 취

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한 주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복

하우스 건축 지원을 하는 경우

에는 제11조에 따른 화재피해주

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

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

정할 수 있다.

제9조(행복하우스 등 건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

에게 제5조제2호에 따른 행복하

우스 및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

른 안심하우스 건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2. 화재피해주민 중 사회적 취

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한 주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

른 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례 정비 검토

-법조(法條)문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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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1 4 2

개최일 5.6.
4.8./5.18./

12.16./12.26.
6.1./8.22.

소요예산 280천 원 560천 원 0원

 - 2022년 이전에는 민간위원 1인당 7만 원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민간위원도 

지급하지 않음

□ 시행계획 관련 목록

-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20. 11. 13.

- 시행계획 수립(매년 수립)

   1)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계획(종합계획)

   2) 화재피해주민 심리회복 지원계획

   3)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계획

   4)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지원 계획

   5) 안심하우스 건축 지원계획

   6) 주택화재피해자 긴급 생활비 지원계획

□ 조례 관련 집행부 별도 의견

  ○ 행정안전부(지방규제혁신과)에서 

   - 2021년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됨

   - 사례명: 조례제정 지원으로 화재피해주민 지원 및 보호 강화

  ○ 국가(국회) 및 타 시·도에서 본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법률,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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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2021.4.15., 오영환 국회의원 대표발의)

   - 조례를 벤치마킹 한 시·도: 경기도(2023.7.) 강원도(2023.6.), 대전광역시(2023.1.), 

전라남도(2022.12.), 부산광역시(2022.10.), 광주광역시(2021.9.), 충청남도(2021.7.), 

울산광역시(2021.3.)

  ○ 행정안전부,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 전라북도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부상 특교세 1억 원) 

   - 사례명: 화재로 인한 아픔, 안심하우스 지원으로 포옹하다(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 사업명 및 예산집행내역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임시거처 7,500 7,500 3,069 11세대 지원

행복하우스 - - 55,000 1세대 지원

2022

임시거처 7,500 7,500 7,440 34세대 지원

행복하우스 - - 50,000 1세대 지원

안심하우스 - - 7,300 1세대 지원

긴급생활비 - - 11,000 22세대 지원

2023

임시거처 7,500 7,500 5,480 22세대 지원

행복하우스 - - - 지원대상 없음

안심하우스 - - 50,550 4세대 지원

긴급생활비 - - 6,500 13세대 지원

(단위 : 천 원)

   - 행복하우스, 안심하우스, 긴급생활비 : 비예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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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14.] [전라북도조례 제4804호, 2020. 8. 14., 제정]

전라북도(소방본부 방호예방과), 063-280-38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

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전라북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주민 (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유관기관 협력 지원”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

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

ㆍ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으로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행복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새로이 지어주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방기본법」, 「재해구호법」, 「긴급

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

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전라북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

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기관 협력 지원에 참여하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

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

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해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

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

지의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심리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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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행복

하우스 건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2. 화재피해주민 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한 주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임시거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

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

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3명 이상이

면 위에 정한 금액의 2배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및 그 밖에 화재피해 주

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전라북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을 대

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2.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

3.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회장

4.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5. 화재피해주민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 직원

6.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ㆍ군 공무원

7.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8. 그 밖에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등을 위해 기부한 개인 및 민간기업ㆍ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

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

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화재피해주민과 같은 법인, 단체 및 마을 등에 속하거나 최근 2년 전까지 속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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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

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안건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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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6. 7. 8. 최근개정・시행일
2016. 7. 8./2016. 7. 8.

(제정)

소관 부서 대외협력과 / 민간지원팀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통 폐 합 )

일반 정비 - 약칭 정비

통합 권고

- 제4조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이 수립되지 아

니함. 계획 수립 권고 필요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내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유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조례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심층분석을 통해 통합 가능성 

검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개정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과 자

원봉사활동 범위가 유사하여 충돌이 발생함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개정
- 조례에 재정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예산을 확보하

여 집행한 내역이 없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민의 재능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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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
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
한 교육 및 홍보, 민관 협
력체계 구축 등 유사 업무 
포함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미 수립
-기존 재능기부 단체 고유
업무와 유사하여 본 조례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
립 필요성 결여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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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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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기존 재능기부 단체(전라북
도 자원봉사센터 등)고유업
무와 유사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

요
■ 그 밖의 사유

-유사 조례 통․폐합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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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본 조례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등과 같은 기존 재능기부 

단체의 고유업무와 유사하여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음

   - (8-2) 본 조례는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되며, 본 조례와 유사 조례와 통·

폐합할 필요가 있어 개정 이유가 확인됨

 ○ 내용

   - (2-1)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과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유사하여 다른 조례와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함

   - (2-2)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내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

육 및 홍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유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조례의 통합

이 필요함

   - (2-3) 기존 재능기부 단체 고유 업무와 유사하여 본 조례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의 수립 필요성이 결여되어 조례에 따른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입법평가 종합의견 (통폐합) 일반 정비 / 통합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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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도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계획 수립, 활성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조례의 목

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행 권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수효과

   - 추진계획 수립 내용, 사업 시행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수효과를 판단하

기 어려움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재능기부 활성

화사업)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

진)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능기부 활성

화사업)
제6조(포상)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제7조(포상) 제7조(재정지원) 제7조(시행규칙)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

원)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제9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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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

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

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약칭 없이 사용한 “도민” 용어 정비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

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

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

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

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

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

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

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도민” 약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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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내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유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조례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심층분석을 

통해 통합 가능성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 중 재능기부 활성화를 별도의 조례로 두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66

개임. 그 중 광역자치단체는 아래와 같음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임조

례이며,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는 자치조례이므로 양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조례

인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먼저 양 조례의 구

성체계를 살펴봄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이 조례의 구성체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제3조(책무) 제2조(용어의 정의)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재정지원)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제7조(포상)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의 사업)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두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목록

1 경기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2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3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4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5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7 충청남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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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조례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재능기부는 폭넓게 살펴보면 자원봉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여도 특별한 문제

가 발생할 소지는 없어 보임

-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통합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

으로 판단함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4조(포상 및 보상 등)

제14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제15조(경력 인정 등)

제16조(보험가입)

제17조(실비지급)

제18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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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

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2, 2021.6.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12,

2021.6.10.>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2006. 10. 13, 2015. 10. 12〉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06. 10. 13, 2015. 10. 12, 2021.6.1

0.〉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2006. 10. 13, 2015. 10. 12〉

4. 〈삭제 2006. 10. 13〉

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

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2006. 10. 13, 2015. 10. 12, 2021.6.10.〉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6.10.>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개정2006. 10. 13〉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6.1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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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개정

2021.6.10.,2022.11.4.>

③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하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6.10.>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6.10.>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2006.

10. 13, 2021.6.10.〉

제6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21.6.10.>

② 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개정2006. 10.

13, 2015. 10. 12〉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6. 10. 13, 2021.6.10.〉

1. 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

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11. 4.>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립한다.<개정 2021.6.10.>

④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

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21.6.10.>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

표는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5. 10. 12, 2021.6.10.>

⑦ 삭제<2021.6.11.>

제9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6. 10. 13〉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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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10. 12, 2021.6.10.>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

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1.6.10.>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

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3, 2015. 10. 12〉

제1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

다. 〈개정2006. 10. 13〉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도지사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

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

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자원봉사단

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06. 10. 13〉

제14조(포상 및 보상 등) ① 도지사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

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3, 2015. 10. 12〉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가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우대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5. 10. 12>

제14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와 전라북도 내 시ㆍ군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

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라북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

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1.6.10.］

제15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

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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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험가입)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

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3, 2021.6.10.〉

②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03. 10. 13, 2021.6.10.〉

제17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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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및 예산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위원회 및 집행내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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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시행 2016. 7. 8.] [전라북도조례 제4302호, 2016. 7. 8.,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

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재능기부를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

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

원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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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위임조례 관계 법령 ｢수도법｣ 제15조

제정・시행일 2020. 5. 29. 최근개정・시행일
2020. 5. 29./2020. 5. 29.

(제정)

소관 부서 물통합관리과 / 상하수도팀 소관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 정비

- 목적조항에 ｢수도법｣ 제15조의 위임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

록 정비 검토

- 약칭문 띄어쓰기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물절약전문업에 대한 이용 권장 관련 

규정 신설을 검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수도법」 제15조를 근거로 적절한 위임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 시행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

성을 확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개정
- 조례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재정지원을 

한 실적은 없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

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의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

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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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수도법｣제15조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위임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
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시․군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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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5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재정지원실적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5조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20
호
2020.1.23.~30.(8일간)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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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조례 시행 초기단계로 현
행대로 유지 이후 추후 개
정 등 검토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

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

요
■ 그 밖의 사유

-규정 신설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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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조례 시행 초기단계로 현행대로 유지하여 이후 추후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함

 ○ 내용

   - (1-1) 수도법 제15조에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

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

   - (2-5)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절수설비 지원 대상을 조사하였으며, 2023년 6

월 시・군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 (3-1) 조례 제5조에 “도지사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

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지원 실적은 없음

   - (3-2) 조례 제5조제2항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

음. 이는 지원대상이나 범위가 적정함

   - (3-4) 건물의 용도별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 (5-4) 조례의 체계 및 용어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명시되어 있음

   - (6-1) 조례 제·개정 이후 3년 4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하

도록 제정되어 있음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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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지원이 없어 현재 상태에서 조례의 목적달성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 부수효과

   - 조례에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재정지원 실적이 없어 부수효과

를 판단하기 어려움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 경상남도 및 대구광역시는 각각 제7조에서 ｢수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에 대한 이용 권장을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사항은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

행 지원)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제7조(시행규칙)
제7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제7조(물절약전문업 

지원)

제8조(시행규칙) 제8조(포상)

제9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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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

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

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

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에 ｢수도법｣ 제15조

의 위임근거 조항을 명확하

게 규정하도록 정비 검토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

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수도

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

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

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

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

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수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

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

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

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약칭문 띄어쓰기 정비 검토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

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

물 및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

치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

상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

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

물이나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

치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수도법｣ 제15조제1항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단어 중복을 최소화하여 자

연스럽게 문장 정비

<신  설> 제6조의2(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

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 이

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

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

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용역사업(시

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사업 

3. 물 절약을 위한 수도시설의 조사‧
연구사업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

여 물절약전문업에 대한 이

용 권장 관련 규정 신설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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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

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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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특별한 심층분석 사유가 없음.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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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사업 관련

- 위원회 및 사업추진실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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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29.] [전라북도조례 제4771호, 2020. 5. 29.,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

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

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기

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

2. 공동주택

3. 사회복지시설

4. 마을회관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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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조례 구분 위임조례 관계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제정・시행일 2004. 11. 12. 최근개정・시행일
2020. 12. 11./2020. 12. 11.

(일부개정 6회)

소관 부서 생활환경과 / 미세먼지대응팀 소관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 정비 - 인용 법령 표기 방식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정비 검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도록 정비 검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단속 절차, 공회전 제한 권고 등을 명

확하게 규정하도록 심층분석을 통해 제시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적절한 위임 범위에

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에서 실시하도록 한 홍보 및 계도가 잘 이행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 - 조례 내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

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의 대기환경을 위하여 일정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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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
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7조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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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20.11.2. ~ 11. 7.
(5일간)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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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의 장소에서 공회전을 제
한 필요

-공회전 제한지역 등 조례
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있
음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

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

요
■ 그 밖의 사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권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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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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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2) 법률의 과태료 사항 조항이 변동되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내용

   - (1-1)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제1항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

었음

   - (1-5) 조례 제7조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어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과, 벌

칙 부과 및 규제 사항을 두고 있음.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5

호로부터 위임되었음

   - (5-2) 조례 제・개정 시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서면, 우편을 통해 수렴

함

   - (6-1) 본 조례는 제·개정 이후 2년 10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하고 있음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없음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제한, 적용 제외 대상 등을 규정・운영함으로써 조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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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자동차 공회전을 방지함으로써 전라북도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공회전 제한지

역의 지정)
제3조(제한장소 등)

제3조(공회전 제한지

역의 지정)

제3조(제한장소 지정 

등)

제3조의2(공회전의 제

한)
제4조(제한시간)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4조(제한시간)

제4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5조(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5조(적용대상)

제5조(공회전 단속요

원 임명)

제6조(공회전 제한장

치의 부착 등)
제6조(단속공무원)

제6조(공회전 단속담

당공무원)

제6조(공회전의 단속) 제7조(단속공무원) 제7조(공회전의 단속)
제7조(공회전 단속방

법)

제7조(과태료부과) 제8조(단속방법) 제8조(홍보 및 계도) 제8조(홍보 및 계도)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제9조(홍보 및 계도)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과태료 부과·징

수)

제9조(권한의 위임)
제10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1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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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

경보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

경위생 정화구역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

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

경보전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

경보호구역 등의 장소에서 자동

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

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보건법｣상 규정하고 있던 학교환

경위생 정화구역에 관한 규정은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 교

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원동기”란 법 제2조13의제2

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7.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

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

미널을 말한다. 

8.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

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

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

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9. ~ 10. 생략

11.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원동기”란 법 제2조제13호

의2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7.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

미널을 말한다. 

8.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

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

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

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

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차고

지를 말한다.

9. ~ 10. 현행과 같음

11.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제6호: 가지조문 인용 방식에 맞게 정

비 검토

-제7호: 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비

-제8호: 공영차고지에 대한 사항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서 규

정하고 있음(인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비,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제11호: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

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

로 지정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용어와 같도록 “대

규모점포”로 띄어쓰기 정비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약칭 없이 “도”를 사용하지 않도록 용

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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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략

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나. ~ 라.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가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단속개시

일 10일 전까지 공보 및 도 홈

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나. ~ 라.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회

전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는 위반행위의 단속개시일 10일 

전까지 공보 및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해

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① 

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

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를 공회전 단속담당요

원 (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

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단속담당요원이 단

속활동에 임할시는〔별지 제1호

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①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

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를 공회전 단속담당요

원(이하 “단속담당요원”이라 한

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

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단속담당요원이 단

속활동에 임할 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

지고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당해”를 “해당”으로 정비

-약칭문 띄어쓰기 정비

-띄어쓰기 정비

-불필요한 문장부호 삭제 검토

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

당요원은 가급적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요원은〔별지 제2호

서식〕의 1차 경고장을 붙여 운

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

여야 한다. 

③ 부득이 단속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대상 자동

차 앞면에 부착하여 단속된 차

량임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하

여야 한다. 

④ 생략

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

당요원은 가급적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요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1차 경고장을 붙여 운전

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야 한다. 

③ 부득이 단속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대상 자동차 앞

면에 부착하여 단속된 차량임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

다. 

④ 현행과 같음

-불필요한 문장 부호 삭제 검토

-심층분석을 통해 공회전 단속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 검

토

-띄어쓰기 정비

제7조(과태료부과) 법 제94조제

5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 법 제94조

제4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

과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5항은 각 

호가 없음. 과태료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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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공회전 단속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검토

- 타 시・도의 단속 규정의 사례를 살펴봄

조례 제명 규정내용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시행 2020. 12. 11.] [전라북

도조례 제4857호, 2020. 12. 

11., 일부개정]

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은 가급적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요원은〔별지 제2호서식〕의 1차 경고장을 붙여 운전자

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 단속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대상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 단속된 차량임을 운전

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④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때에는 단속대장에 등재

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시행 2019. 7. 11.] [경상남

도조례 제4609호, 2019. 7. 

11., 일부개정]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

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

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경

고하고 그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03., 2015.12.17.>

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

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자료(동영상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

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8.07.03., 2015.12.17.>

③ 단속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

우 2명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23.] [전라남

도조례 제5475호, 2021. 12. 

23., 일부개정]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

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

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

정하고, 제1항에 따른 경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

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

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 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

고 차량소유자에게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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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 11.] [제주특

별자치도조례 제1549호, 2016. 

1. 11., 일부개정]

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단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

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려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

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

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이나 비

디오테이프 등)를 확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

동차의 운전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하여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

상자동차 표시를 자동차에 부착하고 차량소유자에게 확인서를 우편

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30.] [충청남

도조례 제4518호, 2019. 5. 

30., 일부개정]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공회전중임

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

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

과 제4조의 규정 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잎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당 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시간을 측

정한 결과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

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 6.] [충청북도

조례 제4614호, 2021. 8. 6., 

일부개정]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21.2.10.>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

에 따라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넘는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이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

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21.2.10.>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

가 제4조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

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2021.2.10.>



- 134 -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의견을 제시함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

원은 가급적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

속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요원은〔별지 제2호서

식〕의 1차 경고장을 붙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 단속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

차 표시를 대상 자동차 앞면에 부착

하여 단속된 차량임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④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때에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

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

가 운전석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공회전 중임을 확인한 시

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하여야 한

다. 다만,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

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

지 않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요원은 별지 제2호서식

의 1차 경고장을 붙여 운전자의 자

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단속담당요원은 제1항에 따라 공

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3조의2에 

따라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디오테이프 등)를 확보하여야 하

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

상자동차 표시를 해당 자동차에 부

착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를 대상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 단속된 차

량임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때에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조하

여 공회전의 단속에 관한 규

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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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개최 및 예산집행내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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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시행 2020. 12. 11.] [전라북도조례 제4857호, 2020. 12. 11., 일부개정]

전라북도(자연생태과), 063-280-41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5.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4.3., 2011.11.11., 2015.12.11.,

2020.12.11.>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주차”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 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4. “정차”란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5.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6. "원동기”란 법 제2조13의제2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7.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8.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

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

다.

9.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0.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말한다.

11.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터미널

2. 차고지

3. 주차장

4. 교육환경보호구역

5. 자동차극장

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단속개시일 10

일 전까지 공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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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지사는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을 설치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1.]

[제목개정 2020.12.11.]

제3조의2(공회전의 제한)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

과하여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이거나 섭씨 5도 미만인 경우

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의 제2종 저공해자동차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섭씨 0도 이하이거나 섭씨 30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12.11.]

제4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는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개정 2015.12.11., 2020.12.11.>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5. 영 제1조의2 제1호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

6. 건축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5조(공회전 단속요원 임명) ① 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

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회전 단속담당요원 (이하 “단

속담당요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5. 12. 11>

② 도지사는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에 임할시는〔별지 제1호서식〕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1>

제6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담당요원은 가급적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여야 한다.

② 단속담당요원은〔별지 제2호서식〕의 1차 경고장을 붙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 단속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시를 대상 자동차 앞면

에 부착하여 단속된 차량임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1>

④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때에는 단속대장에 등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1>

제7조(과태료부과) 법 제94조제5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 11. 11, 2014. 6. 27,

2015. 12. 11>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1>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04. 11. 12〉

1. 조례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의 설치<신설 2015. 12. 11>

2. 조례 제5조에 따른 단속담당요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개정 2015. 12. 11>

3. 조례 제6조에 따른 공회전 단속업무<개정 2015. 12. 11>

4. 조례 제7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업무<개정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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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8. 2. 2. 최근개정・시행일
2018. 2. 2./2018. 2. 2.

(제정)

소관 부서 노인복지과 / 노인정책팀 소관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 정비

-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문장 표현 정비 검토

- “고령친화도시는 각 시・군에 맞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는 집행부 의견이 제시됨. 이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통해 정비 검

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실시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

성을 확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

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 내 시·군의 고령친화도시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노인의 삶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

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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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
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
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
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
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
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
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
인,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
한 사항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제시하기 어려움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143 -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7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18.1.5.∼1.10(5일간)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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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도 단위
에서 지원을 위해 조례 유
지 필요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

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

요
■ 그 밖의 사유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의견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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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도 단위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8-4) 고령친화도시는 각 시・군에 맞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타 시・도의 

경우 현재는 도 단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 단위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곳은 거의 없음. 향후 고령화 추세를 감

안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내용

   - (1-1) ｢노인복지법｣ 제8조 및 제27조의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음

   - (2-3) 조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나 고령친

화도시 가이드라인,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제시하기 어려움. 다만, 전북연구원에서 고령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정책연구용

역을 실시하고 있음. 타 시도 역시 조례를 제정하고 대부분의 조성 계획을 수

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4) 조례 제7조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

을 지원하였음

   - (3-1) 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노인건강진단사업

(예산: 46,667천 원)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예산: 

3,897,952천 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예산: 51,023,570천 원) / 전라북도

노인복지관운영지원(예산: 749,687천 원) /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

원(예산: 717,696천 원) / 노인 무료양로시설 지원(예산: 5,938,630천 원) /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사업(예산: 140,000천 원)]

   - (3-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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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고령친화영향평가, 재정지원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운영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복지관운영지원 등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전라북도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이바

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기본이념) 제2조(정의) 제2조(기본이념)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정의)

제4조(계획)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계획수립) 제4조(책무)

제 5조 (고 령 친 화 도 시 

가이드라인)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 5조 (고 령 친 화 도 시 

가이드라인)

제5조(법령 등과의 관

계)

제6조(고령친화영향평

가)

제6조(연도별 시행계

획 수립)

제6조(고령친화영향평

가)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건강증진)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

시행)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노인실태조사)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실태조사)

제9조(협력체계의 구

축)

제9조(사회ㆍ문화활동

의 장려)

제9조(협력체계의 구

축)
제9조(건강증진)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고용촉진 및 

소득 지원)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사회활동 참여

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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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행규칙)
제11조(고령자 의무고

용)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2조(노인일자리전

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2조(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제13조(생업지원)
제13조(노인일자리전

담기관의 설치·운영)

제14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4조(생업지원)

제15조(노인복지주택

의 공급)

제15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6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제16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제17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제17조(노인친화공원 

조성 등)

제18조(경로우대)
제18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제18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9조(경로우대)

제19조(노인학대 예

방)

제20조(홀로 사는 노

인에 대한 지원)

제19조의2(학대피해노

인 전용쉼터의 설치)

제21조(노인학대 예

방)

제20조(노인자살 예

방)

제22조(노인자살 예

방)

제21조(노인의 날 행

사)

제23조(노인관련 행사 

등)

제22조(표창) 제24조(표창 등)

제23조(고령사회 가이

드라인의 수립)

제2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24조(고령친화도 평

가제 및 고령친화영향

평가)

제26조(고령친화도 평

가)

제25조(조사 및 연구) 제27조(조사 및 연구)

제26조(국제교류의 활

성화)

제28조(국제교류의 활

성화)

제27조(교육 및 홍보) 제29조(교육 및 홍보)

제28조(전문인력의 양

성)

제30조(전문인력의 양

성)

제29조(노인정책센터 

설치ㆍ운영)
제31조(설치 및 기능)

제30조(설치 및 기능) 제32조(구성)

제31조(구성) 제33조(위원의 임기)

제32조(위원의 임기) 제34조(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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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는 제7조부터 제22조에 건강증진, 노인실태조사,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고령자 의무고용,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생업지원, 노인복

지시설 확충 및 지원,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생활환경 편의증진 등 다양한 노

인복지정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제9조부터 제24조에 건강증진,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노인인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생업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친화공원 조성, 권

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경로우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노인학대 

예방, 노인자살 예방 등 여러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

한 시사점 없음

제33조(위촉해제)
제35조(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5조(회의) 제37조(회의)

제36조(의견청취 등) 제38조(의견청취 등)

제37조(운영세칙) 제39조(수당 등)

제38조(다른 법령 또

는 조례와의 관계)
제40조(간사)

제39조(업무의 협조) 제41조(운영세칙)

제40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제42조(업무의 협조)

제41조(사무의 위탁)
제43조(예산확보 및 

경비지원)

제44조(협력체계 구

축)

제45조(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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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4조(계획) ① 생략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1. 이하 생략

제4조(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하 현행과 같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문장 표현 정비 검토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군에

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 계

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도

록 노력한다.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

기 위하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

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노인의 도시기반시설에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노인의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노인의 주거환경 안정성

4. 노인의 여가 및 문화 활동 접

근성

5. 세대간 교류활성화 및 이해증

진 등 노인의 세대간 조화성

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

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 참여 및 활동성

8.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노인의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현실

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신설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

지사는 시군에서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의거 시군의 고령친

화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

록 노력한다.

② 생략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

지사는 시・군에서 제5조에 따

른 실행계획에 따라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현행과 같음

-문장 부호 삽입 검토

-띄어쓰기 정비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

으므로 삭제 권고



- 150 -



- 151 -

※ 심층분석

☐ 집행부 의견 검토

- 고령친화도시는 각 시・군에 맞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통해 정비 검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군의 계획과 별개로 전라북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상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에서

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계획과 조례상 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

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

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

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

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4.>

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4조(계획) ① 도지사는 전라북

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

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

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

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

제4조(계획) ① 도지사는 전라북

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

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이 계획

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6조의 연도

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

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

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연도

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연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의 연도

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하도록 규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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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지원・고령사회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 현재 전라북도의 노인 및 고령사회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노인 관련 조례 14개와 고령 관련 조례 5개의 총 19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음. 이 중에서 ｢전라북도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전자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아니며, 후자는 노인 복지와 거리가 

있는 조례라는 점에서 통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의 경우에도 건강증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 추진 등을 고려하여 제외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도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영농지원 조례

와의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노인 지원, 고령사회 관련 조례의 통합 검토에는 적절하지 않

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의 

경우 그 성격 및 법령상 위임조례라는 측면에서 통합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음

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순번 조례명
제정·

개정구분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부서

1
전라북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정 제4099호 2015. 10. 12. 2015. 10. 12. 건강증진과

2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제4124호 2015. 10. 30. 2015. 10. 30. 　

3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제5135호 2022. 10. 21. 2022. 10. 21. 노인복지과

4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제5144호 2022. 11. 04. 2022. 11. 04. 　

5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제5144호 2022. 11. 04. 2022. 11. 04. 　

6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5144호 2022. 11. 04. 2022. 11. 04. 　

7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제3979호 2015. 05. 01. 2015. 05. 01. 　

8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제정 제5181호 2022. 12. 09. 2022. 12. 09. 노인복지과

9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3979호 2015. 05. 01. 2015. 05. 01. 　

10

전라북도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3979호 2015. 05. 01. 2015. 05. 01. 　

11

전라북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제4431호 2017. 06. 02. 2017.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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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통합 가능한 조례간의 규정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조례의 통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전라북도 실정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노인・고령 지원 조례

간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례의 통합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원 등 정책 주친이 가능하게 되며, 중복지원 등이 발

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노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맞추어 기본 조례에서 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개별 조

례로 규율하도록 노인・고령 관련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

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등이 노인 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

12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5144호 2022. 11. 04. 2022. 11. 04. 　

13
전라북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4096호 2015. 10. 12. 2015. 10. 12. 　

14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제5242호 2023. 03. 31. 2023. 03. 31. 노인복지과

15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제5142호 2022. 10. 21. 2022. 10. 21. 도로교통과

16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제4519호 2018. 02. 02. 2018. 02. 02. 　

17
전라북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5220호 2023. 03. 03. 2023. 03. 03. 노인복지과

18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정 제5223호 2023. 03. 03. 2023. 03. 03. 농업정책과

19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제5144호 2022. 11. 04. 2022.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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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규정 없음

□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규정 세부사업명 예산(’23년) 비고

제7조 노인건강진단사업 46,667

제7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지원 3,897,952

제7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1,023,570

제7조 전라북도노인복지관운영지원 749,687

제7조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운영지원 717,696

제7조 노인 무료양로시설 지원 5,938,630

제7조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사업 140,000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노인건강진단사업 53,334 53,334 53,334 노인건강검진비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지원
3357,788 3357,788 3357,788

독거노인·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1,165,420 41,165,420 41,165,420 취약노인 돌봄서비스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운영지원
622,660 622,660 622,660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지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운영지원
582,048 582,048 582,048 여가프로그램 지원

노인 무료양로시설 

지원
4,754,492 4,754,492 4,754,492

무의탁 노인의 양로시설

무료입소 지원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사업
230,000 230,000 230,000 노후준비 지원

2022

노인건강진단사업 53,334 53,334 53,334 노인건강검진비 지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지원
3,806,506 3,806,506 3,806,506

독거노인·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3,736,740 43,736,740 43,736,740 취약노인 돌봄서비스
전라북도노인복지관

운영지원
709,00 709,00 709,00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지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운영지원
626,208 626,208 626,208 여가프로그램 지원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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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료양로시설 

지원
5,719,920 5,719,920 5,719,920

무의탁 노인의 양로시설

무료입소 지원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사업
230,000 230,000 230,000 노후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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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시행 2018. 2. 2.] [전라북도조례 제4519호, 2018. 2. 2.,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전라북도 노인의 삶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

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

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

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각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① 도지사는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

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고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시군에서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의거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

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해당 시군에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도

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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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시·군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

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

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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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3. 2. 15. 최근개정・시행일
2015. 10. 31./2015. 10. 31.

(일부개정 2회)

소관 부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권익팀 소관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 정비
- 법령 인용 시 꺽쇠를 사용하도록 용어 정비 검토

-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규정 표현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조례의 규정 체계에 맞게 규정하도록 제2조와 제3조, 제4조의 규정 

순서를 정비하도록 검토 필요. 심층분석을 통해 제시(통상적으로 정

의, 책무, 지원대상 순으로 규정함)

- 타 시・도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을 폭넓게 규정하도록 조례 제

명 정비 검토(심층분석을 통해 검토 및 별도 제시 예정)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 사업 시행,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

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 내에서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장애인거

주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거주인

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

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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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
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법｣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
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
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
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4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실태조사
-성과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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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7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2조, 제3조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실시(이현주 의
원 外 8인 법안 발의)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으로 장애인거주
시설 중 개인운영 장애유
형별거주시설로 특정하고 
있고(제2조), 도지사의 책
무(제4조), 비용의 지원(제7
조) 등 행정 및 예산지원
에 대한 근거를 체계적으
로 담고 있어 주민이 이해
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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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대상 조례는 개인운영 시
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
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설의 설치·운
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됨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

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

요
■ 그 밖의 사유

-규정 순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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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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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대상 조례는 개인운영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인 서비스

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 및 행

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내용

   - (1-1)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가 제정됨

   - (2-4) 조례 제4조에 “전라북도지사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을 이용하는 

거주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 마련에 노력

하여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3년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원 사업(예산: 139,010천 원)을 실시함

   - (2-5) 본 조례 및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 내 장애인거주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2022년 6개소, 2023년 2개소 

실태조사를 추진함

   - (2-5) 매년 2년 시·군의 3개소를 지원하였음. 성과평가를 매년 추진하였음

   - (3-1) 조례 제7조에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향상을 위

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지원함. 지원 예산은 

2021년 244,450천 원(도비), 2022년 154,455천 원(도비), 2023년 139,010천 원

(도비)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책정액에 대해 과다상계한 부분을 줄여나가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었음. 시․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

산 집행 내역은 시․군에 문의해야함.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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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신고 된 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설치·

운영기준을 갖춘 장애인거주시설 중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로 한정함

   - (3-3) 조례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집행함

   - (3-4) 조례 제3조에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

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음. 이에 지원 대상이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로 구체화되어 

있음

   - (3-6) 조례 제7조에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

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

라 비용지원에 대한 재량규정에 근거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5-4) 지원대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중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로 특정

하고 있고(제2조), 도지사의 책무(제4조), 비용의 지원(제7조) 등 행정 및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어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음

   - (6-1) 조례 제·개정 이후 8년 1개월이 경과하였으며, 도내 지적 장애인의 돌

봄에 대한 필요성과 꾸준한 수요를 고려할 때 개인운영 거주시설에 대한 지

원을 위한 조례의 적실성이 인정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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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개인운영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

용에 대한 예산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

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할 것임

  • 부수효과

   -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 전라북도와 같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없음

   - 충청남도에서는 ‘거주시설’이 아닌 ‘복지시설’을 지원하여, 시설의 지원 범

위를 달리 하고 있음(「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제3조(정의)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보조금 지원)

제5조(실태조사) 제5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제6조(시행규칙)

제7조(비용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9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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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정

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

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

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입소 거주인

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자치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간

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목적 조항 정비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 시설

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

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의한 설치·운영기준을 갖춘 

장애인거주시설 중 개인운영 장

애유형별거주시설로(이하“시설”

이라 한다)한정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2항

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복지시설 

중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로 한정한다.

-조례 제명에 맞게 지원대상을 장애유형

별거주시설에서 장애인거주시설로 조정

-약칭 사용 및 정비

-띄어쓰기 정비

-조항 표기 방식에 맞게 정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

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에 의

해 유형별 거주시설중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2조 지원대상에 내용 포함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

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에 대하

여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

영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으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약칭한바 대로 약칭사용하

도록 정비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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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조례의 규정 체계에 맞게 규정하도록 제2조와 제3조, 제4조의 규정 순서를 정비하도록 검토 필요. 심층분

석을 통해 제시(통상적으로 정의, 책무, 지원대상 순으로 규정함)

- 현행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의 구성체계와 개정안은 아래와 같음

- 타 시・도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을 폭넓게 규정하도록 조례 제명 정비 검토

・경기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의 경우 각각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장애

인 거주지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를 두어 장애인 거주시설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을 폭넓게 규정하여 장애인 보호를 두텁게 하도록 

조례 제명과 지원의 범위를 개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현행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개정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지원대상) 제2조 <삭 제>

제3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지원대상)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삭 제>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의 향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

항에 따라 설치ㆍ신고한 장애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정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

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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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미신고 등 시설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

고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 등의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

용 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장애인 거

주시설에 대하여 법인 장애인 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

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의 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3.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등 장애인에게 직접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

른다.<개정 2014.12.31.>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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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사업 관련 예산집행내역

연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2021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원 244,450 244,450
운영비 및 

인건비

2022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원 154,455 154,455 
운영비 및 

인건비

2023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원 139,010 139,010 
운영비 및 

인건비

(단위 : 천 원)

□ 실태조사 결과

연번 시․군 거주시설 분류

1 전주시 동암재활원 지체

2 익산시 맑은집 영유아

3 익산시 전북보성원 시각

4 익산시 덕암 중증

5 완주군 국제재활원 지체

6 완주군 은혜의동산 지체

[2022년 거주시설 실태조사]

연번 시․군 거주시설 분류

1 군산시 구세군 군산목양원 지체

2 익산시 덕암 지체

[ 2023년 거주시설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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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시행 2015. 10. 30.] [전라북도조례 제4124호, 2015. 10. 30.,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지원 없

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

설입소 거주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설치·운영기준을 갖춘 장애인거주시설 중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

시설로(이하“시설”이라 한다)한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운영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행

규칙 제41조 별표4에 의해 유형별 거주시설중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을 이용하

는 거주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지원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10. 30>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설 이용 거주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장애

유형별거주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제2조에 따

른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

정에 따른다.<개정 2015. 5. 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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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7. 6. 2. 최근개정・시행일
2017. 6. 2./2017. 6. 2.

(제정)

소관 부서 건강증진과 / 건강정책팀 소관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 정비
- 약칭문 문장 부호 정비 검토

- 띄어쓰기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4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실시, 제7조에 따른 기관 교류 또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 - 조례 내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 내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함으로써 청소년 음주 예방에 기

여하고 도민의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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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
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
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
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
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
로 교육·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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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17. 5. 4. ~ 5. 9.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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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음주 폐해예방에 기
여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례 유
지 필요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

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

요
■ 그 밖의 사유

-민관 협력체계 구체화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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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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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별도 의견 없음

 ○ 내용

   - (2-5) 14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2023년 통

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음주폐해예방사업(절주사업, 예산:90,412천 원) 예산을 

편성하였음. 해당 예산은 적정함

   - (2-5) 14개 시・군에서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22년 지역사회연계협력 체계 활동을 182회 실시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협력체계 운영 등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통합건강증신사업에 음주폐해예방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며, 시・군의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활동함으로써 전라남도 내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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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5조(주류광고 및 후

원행위 제한)

제5조(자치구에 대한 

지원)

제5조(청소년 클린판

매점 지정)
제5조(교육 및 홍보)

제6조(도민참여)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음주 폐해로부

터 보호)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
제7조(도민참여)

제8조(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제8조(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과태료 부과)

제9조(평가 및 반영)
제9조(평가 및 연구지

원)

제9조(건전한 음주문

화 교육 및 홍보)
제9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과태료 부과·징

수 등)

제10조(시민 등의 참

여)

제11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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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라북도민

(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

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

식을 말한다. 

2. ~ 3. 생략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

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제32조, 그 밖

의 관계법령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

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출연·보

조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라북도민

(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

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

식을 말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

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전라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출연·

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약칭문 문장 부호 정비

-띄어쓰기 정비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

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

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

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도민을 위하여 금

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

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

음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

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

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

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 내 도민을 위하여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약칭문 문장 부호 정비

-띄어쓰기 정비

-절주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

1항과 갖게 제3항의 문장표

현 정비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청

소년에 대한 금주교육 및 청소년이 

아닌 도민에 대한 절주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청

소년에 대한 금주교육 및 성년자인 

도민에 대한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청소년이 아닌 도민”은 “성

인인 도민”으로 명확하게 규

정하도록 용어 정비 검토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

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

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

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

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

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

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검토



- 185 -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

사는 도 내 공공기관이 절주운동 등

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노력하는 

시ㆍ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

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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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특별한 심층분석 사유가 없음.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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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예산 편성 현황

- `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 음주폐해예방사업 예산을 편성(절주사업 90,412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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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2.] [전라북도조례 제4432호, 2017. 6. 2., 제정]

전라북도(건강증진과), 063-280-469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음주 예방에 기여하

고 도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라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

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

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

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도민을 위하여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금주교육 및 청소년이 아닌 도민에 대한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

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도민참여) ①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금주 및 절주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 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

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반영)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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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5. 10. 12. 최근개정・시행일
2022. 10. 2./2022. 10. 2.

(일부개정 3회)

소관 부서 일자리민생경제과/민생경제정책팀 소관 상임위 농산업경제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 정비

- 제2조의 정의조항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목적 조항과 거의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서 입법경제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적다고 할 것임. 삭제 검토

- 상위법령상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용어 정비 검토

- 조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조사 정비

개정 권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및 발표에 관

한 규정 신설 검토

- “경제민주화는 민선 6기 공약으로 현재 민선 8기 경제 민주화 개념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업의 설득력과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의견 제시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

성을 확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 등이 반영된 표

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그리고 조례의 체

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개정
- 경제민주화조례는 2015년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조례로 적

시성이 떨어진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조례 개정 검토 필요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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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
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기본
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실태조사 : 임의규정
-교육 및 홍보 : 경제민주화
의 정책적 효용을 잃었다는 
집행부 의견 제시가 있음



- 195 -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위원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15. 4. 28. ~ 5. 18. (20일
간)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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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6조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조례가 유지된다면 필요할 것
임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적시
성이 떨어짐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

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

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소관 부서 최종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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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본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적

시성이 떨어져 현행 유지의 필요성이 없음

   - (8-4) 현 조례는 동반성장, 공정거래, 노동환경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제민주화 내용에 포함되어있지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함. 경제

민주화는 민선 6기 공약으로 현재 민선 8기 경제 민주화 개념에 따라 사업

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업의 설득력과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내용

   - (1-1) 헌법 제119조제2항에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

   - (2-3)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

음: 분야별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임(2023년~2027년 5년)

분야 실천과제 예산(백만 원)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183,815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05,284

소비자 권익 보호 1,138

경제적 약자 지원 1,900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노동복지 및 인권 향상 3,170

노사민정 협력 강화 553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1,452,509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17,060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2,016

청년, 여성 등의경제활동 촉진
청년 경제활동 촉진 276,209

여성 경제활동 촉진 33,23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78,515

지역특화산업균형 성장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47,700

탄소융복합소재 개발 및 지원 2,204

농어업 관련 산업 균형 성장

농가 소득 창출 140,475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142,208

농어가 경영안정 강화 2,061,475

관광·체육·문화예술 균형성장

관광산업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9,200

도민 누구나 즐기는 체육환경 조성 3,100

지역발전 견인 문화환경 조성 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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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아 실시하지 않음. 

다만, 조례에서 실태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임

   - (2-5) 경제민주화의 정책적 효용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

시하지 않음

   - (3-3) 경제민주화위원회 등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함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경제민주화위원회 7,000 7,000 7,000 경제민주화 위원회 등 운영

2022 경제민주화위원회 7,000 7,000 7,000 경제민주화 위원회 등 운영

2023 경제민주화위원회 7,000 7,000 7,000 경제민주화 위원회 등 운영

   - (5-2) 조례 제·개정 시 전라북도 경제민주화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

민 공청회(2016.12.15.(목),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시민사회단체·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와 전문가 세미나(2015.4.3.(금), 한옥마을완판본

문화관, 도의원·준비위원·관련단체 등 전문가 17명)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을 수렴함

   - (6-1) 경제민주화 조례는 2015년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조례로 

적시성이 떨어짐

   - (7-1) 조례 제6조에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7-2)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명칭은 ‘경제민주화위원회’로 함

   - (7-3)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남성 3명, 여성 4명) 현원 

총 9명으로 조례에 따라 정원 20명 이내로 구성됨

   - (7-4) 위원회는 2022년 및 2023년 각 1회씩 개최되었으며, 운영실적을 보

존하고 있음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0 1 1

개최일 - 22. 4. 6. 23. 10. 9. ~13. 주간

소요예산 -  700,000 700,000

   - (7-5)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등을 세우고 점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가 유지된다면 위원회를 계속하여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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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 경제민

주화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의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어서 전라북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경제민주화 경제적 약자 보호라

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수 있으며, 균형 있는 경제성장

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 도모에 기여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다른 법령·조례

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의 수

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

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

립·시행)

제5조(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경제민주화위원

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경제민주화위원

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경제민주화 위

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공정경제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구성)
제6조의2(위원회의 존

속기한)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회의)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회의 등) 제8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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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는 제17조에서 경제민주화 이행정도의 효과와 변화추세 및 시민 

체감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지수를 연구·개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라남도 및 경기도는 각각 제13조 및 제16조에 민원센터 설치 규정을 두어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민

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9조(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간사)

제9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10조(간사)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건의 및 의견

개진)
제10조(회의)

제11조(수당 등)
제10조(위원회의 회

의)
제11조(정책 협의) 제11조(분과위원회)

제12조(운영세칙)

제11조(위원의 제척ㆍ

기피ㆍ회피ㆍ위촉 해

제ㆍ결격사유)

제12조(도민 제안) 제12조(간사)

제13조(도민제안) 제12조(사무처리)
제13조(민원센터 설

치)
제13조(수당)

제14조(경제민주화 정

책 검토·건의)
제13조(운영세칙)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준용)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경제민주화 정

책 검토ㆍ건의)
제15조(포상) 제15조(운영세칙)

제16조(포상)
제15조(시ㆍ구간 정책 

협의)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민원센터 설

치)

제16조(시민제안)

제17조(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

요인 검토ㆍ건의 및 

의견개진

제17조(경제민주화 지

수 개발 및 발표)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교육 및 행사)

제19조(행정ㆍ재정지

원)

제20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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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경제민주화”란 전라북도(이

하 “도”라 한다) 내 개인과 기업

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불명확함. 제1조의 목적 

조항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됨. 삭제 

검토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

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

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생략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

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

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

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양성평등기본법｣상 용어인 “특정 성

별”을 사용하도록 정비

-“한 차례만”으로 띄어쓰기 정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새로운 2년을 

임기로 하여야 함(법제처 권고사항임-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4, 226면)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

한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삭  제>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은 “수당”에 대

하여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 규

정(제15조)이 자동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 없음(법제처 권고사항임-「2022

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94면)

제13조(도민제안)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라

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

애요인 발굴 등을 위한 도민 공

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도민제안)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라

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

애요인 발굴 등을 위한 도민제

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조제목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

비하고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표현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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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제민주화 정책 검토·건

의) ① 생략

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시·군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시·군에 도의 의견 

수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4조(경제민주화 정책 검토·건

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시·군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시・군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도의 의견 수

용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초자치단체의 자유성 확보를 위하여 

제2항 후단 삭제 검토

<신 설> 제17조(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및 발표) 도지사는 도의 경제민

주화 이행정도의 효과와 변화추

세 및 시민 체감도 등을 파악하

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지수를 

연구ㆍ개발하여 그 결과를 발표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민주

화 지수 개발 및 발표에 관한 규정 신

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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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타 시・도 사례 관련 검토

-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여 민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래와 같이 민원

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 다만,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력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경우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및 발표에 관한 규정 신설을 제안함. 서울특별시는 

제17조에서 경제민주화 이행정도의 효과와 변화추세 및 시민 체감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지수를 연구·개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살펴본 바, 서울특별시가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이

를 포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하단 신문기사 참조).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의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

으로 개발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규정 신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6. 09.17. 서울시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착수…"전국 최초“

https://www.asiae.co.kr/article/2016091712330646725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에 나섰다. 경제민주화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이슈

가 됐지만 구체적인 지수를 개발해 정책 실천ㆍ개발에 참고하겠다고 나선 것은 중앙ㆍ지자체 통틀어

서울시가 처음이다. 특히 최근 들어 대권 도전 의사를 비친 박원순 시장이 내년 대선에서도 최고 논란

이 될 경제민주화 이슈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시는 최근 '경제민주화 이행성과 측정을 위한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학술용역'을 발주했다고 17일 밝

혔다. 시는 경제민주화 지수를 개발해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세부실천 과제의 명확한 성과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한다. 지난 5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에 규정된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제공ㆍ객관적

인 근거 자료로도 쓸 예정이다.

시는 또 ▲대외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한 경제민주화정책의 효과성 파악, ▲성과 홍보 및 시민 인식도

제고 ▲ 타 지자체ㆍ기관에의 정책 확산 등의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경제민주화

'의 개념에 대해선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경제민주화 선언 당시의 발표 내용, 경제민주화

의 실천과제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신 설> 제17조(민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경

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

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하여 분야별 민원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
여 민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
정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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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 23. 경제민주화 점수 매기겠다더니…서울시, 8개월 만에 지수 개발 포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102374151

☐ 집행부 의견 검토

- “경제민주화는 민선 6기 공약으로 현재 민선 8기 경제민주화 개념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업

의 설득력과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심층분석 필요

- “경제민주화”는 이 조례에서 “전라북도 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이 정의 규정이 공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일반적인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

의로 보임. 따라서 민선 8기에서 “경제민주화”가 이 조례상이 정의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이 필요함. 외부

로 공개된 자료에서는 이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정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나,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임

지수 측정 분야에 대해선 상생, 공정, 노동 등 3개 분야로 정했다. 상생은 대ㆍ중소기업 및 경제 주체

간의 상생 경제 환경 조성, 공정은 경제 주체간 불공정 문화 해소 및 공정 경제 달성도, 노동은 노동

권의 보장 및 노동자의 권익 보호 향상 등을 측정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16년 경제민주화 지수 산출할 예정인데, 대외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민주화 지수'와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의에 따른 '서울시 경제민주화 지수'

를 각각 따로 산출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 경제민주화지수의 각 분야별 분석 ▲경제민주화지수를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분석 및 제안 등의 내용도 담긴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지난 2월부터 야심차게 추진해온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이 8개월 만에 백지

화됐다. 숫자로 경제민주화 달성도를 측정하려 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사업

을 접기로 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권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경제민주화 카드를 들고 나온

상황에서 이들과 차별화하려는 박 시장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3일 “지난달 말 열린 제1차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사업

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수 개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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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전라남도 및 경기도는 각각 제13조 및 제16조에 민원센터 설치 규정을 두어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력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경

우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민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장애

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

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민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분야별 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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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20명 이내 9 2 3 4

비  율(%) - - -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0 1 1

개 최 일 - ‘22. 4. 6.(수) ‘23 10. 9. ~13. 주간

소요예산 - 700,000 700,000

□ 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경제

민주화
위원회

39,600 39,600 39,600
공정거래 교육 및 전북경제 

포럼 사업추진

2022
경제

민주화
위원회

39,600 39,600 39,600
공정거래 교육 및 전북경제 
포럼 사업추진, 경제민주화 

위원회 운영

2023
경제

민주화
위원회

39,600 39,600 38,900
공정거래 교육 및 전북경제 
포럼 사업추진, 경제민주화 

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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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ᆞ개정 시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 수렴 내역

구 분 제 목 개최일시 장소 참석대상 비고

공청회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

2016. 12. 15.

(목) 

전라북도경제

통상진흥원 

도전실

(본관 2층)

150여 명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세미나 전문가세미나
2015. 4. 3. 

(금) 

한옥마을 

완판본문화관 

전문가 17명

 (도 2, 도의원 1, 준비위원 

6, 관련단체 3, 관련기관 5)

토론회 - - - -

기  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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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21.] [전라북도조례 제5132호, 2022. 10. 2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

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다.<개정 2022. 3.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경제민주화”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 범위에서 전라

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기본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한다.<개정 2022. 3.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7.13.>

1.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8. 탄소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등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

9. 농어업 관련 산업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

10. 관광 및 체육, 문화예술의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

11.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과 중앙정부 건의 등에 관한 사항

12.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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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 도민제안을 통하여 제기된 경제민주화 장애요인으로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개정 2022. 10. 21.>

1. 학계, 법조계, 산업계, 현장전문가 등 경제민주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

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민주화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도민제안)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

등을 위한 도민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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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제민주화 정책 검토·건의) 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경제민

주화 정책 장애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3. 도내 이전기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4. 주민밀착형 지역연고산업 지원 및 보호

5. 지역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에 있어 소외계층의 경제적 이익 보호

6. 입찰 및 관급공사 등에 중소기업, 관내업체의 참여 확대

7.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제민주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

으며, 시·군에 도의 의견 수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장애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와 민간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관

한 정책 및 정보 등을 홍보한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경제민주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라

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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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09. 12. 28. 최근개정・시행일
2022. 10. 21./2022. 10. 21.

(일부개정 5회)

소관 부서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팀 소관 상임위 농산업경제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전 부 개 정 )

일반 정비 - 위원회 규정 관련 문장 부호 등 정비

개정 권고

-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5조의 기

본계획과 제6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계획수립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통상 총칙에 규정하므로 총칙규정에 두도록 

심층분석을 통해 조례 규정 체계 정비 검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실

시, 제9조에 따른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시행함으

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 내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는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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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
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기본
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7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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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7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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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5조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농촌 기본 단위인 마을공
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필요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

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

요
■ 그 밖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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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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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농촌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내용

   - (2-3)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1차 : 2016년~2019년, 2차 : 

2020년~2022년, 3차 2023년 ~ 2024년)이 수립됨. 또한 ‘전북 마을만들기 연도별 

지원계획’(2021년, 2022년, 2023년)이 수립되어 시행됨

   - (2-4) 조례에 따라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시․군 중간지원조직 지원이 실시됨

  

규  정 사 업 명 예산('23년) 비고

제7조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350,000

제7조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200,000

제7조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500,000

제7조  시․군 중간지원조직 지원 2,400,000

(단위 : 천 원)

   - (2-5)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조직인력: 20명, 위탁기

간: 2017년~, 위탁기관: 사)지역활력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연도 사 업 명 예산(백만 원) 비고

‘17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1,781

‘18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168

‘19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400

‘20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300

‘21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300

‘22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400

‘23년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500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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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생생마을만들기 지원, 귀농귀촌 및 농촌관광 활

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농어촌종합

지원센터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함

   - (2-5) 2017년부터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지역활력센터에 위탁하여 생생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및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함

   - (3-1) 조례 제7조에 따라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350,000천 원),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200,000천 원),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2,500,000천 원), 시․
군 중간지원조직 지원(2,400,000천 원)을 위한 재정지원이 실시됨

   - (3-3) 조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였으며, 전북농어촌종합지원

센터의 경우 32,185,140원(주휴수당 : 31,292,470원, 퇴직금 : 892,670원)을 환수

한 바 있음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기초단계 350,000 350,000 350,000 13개 시․군
시설개보수 500,000 500,000 500,000 9개 시․군

종합지원센터 2,300,000 2,300,000 2,300,000 위탁기관

중간지원조직 2,000,000 2,000,000 2,000,000 13개 시․군

2022

기초단계 350,000 350,000 350,000 13개 시․군
시설개보수 250,000 250,000 250,000 7개 시․군

종합지원센터 2,200,000 2,200,000 2,200,000 위탁기관

중간지원조직 2,400,000 2,400,000 2,400,000 13개 시․군

2023

기초단계 350,000 350,000 350,000 13개 시․군
시설개보수 200,000 200,000 200,000 6개 시․군

종합지원센터 2,500,000 2,500,000 2,500,000 위탁기관

중간지원조직 2,400,000 2,400,000 2,400,000 13개 시․군

(단위 : 천 원)

   - (7-1) 조례에 따라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7-3) 위원회 구성은 현원 15명, 당연직 0명, 위촉직 15명(남성 11명(64%), 여성 

4명(36%))으로 총 20명임. 위촉직의 성별 구성은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음. 이는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역할 중복성으로 인해 삼락농정 분과위원회(‘23년 

농어업농어촌 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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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위원회는 2021년도 4회, 2022년도 4회, 2023년도 3회 개최됨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4회 4회 3회

개최일 3/15, 6/3, 9/2, 10/21 3/4, 6/22, 10/21, 12/15 3/22, 4/25, 8/17

소요예산 3,500천 원 3,600천 원 2,700천 원

   - (7-5) 지방소멸위기로 인해 침체되어가는 농촌의 활력을 위하여 전문성이 바탕

이 된 위원회의 지속이 필요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전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 등을 규정하

고, 이에 기반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을 추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운영위원회,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마을만들

기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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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지방자치단체장

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6조(연도별 지원계

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제6조(정보의 공유)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연도별 시행계

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

획)
제7조(기본계획)

제8조(마을단위 발전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8조(마을공동체 만

들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제10조(마을별 주민협

의회 구성·운영)
제8조(시행계획)

제9조(전라북도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마을공동체 행

정협의회 설치·운영)

제11조(마을공동체 사

업)
제9조(행정협의회)

제10조(도 협력센터의 

기능)

제10조(마을공동체 사

업)
제12조(지원신청 등) 제10조(사업)

제11조(사업비의 반

환)
제11조(지원신청 등)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1조(지원)

제12조(우수마을 지원 

등)
제12조(평가·포상)

제14조(사업비의 환

수)

제12조(공모계획 수립·

공고)

제13조(평가·포상)
제13조(사업비의 환

수)

제15조(형성재산의 사

용)
제13조(지원신청)

제14조(준용)
제14조(형성재산의 사

용)

제16조(사업비의 교부

방법 등)

제14조(지원사업 선

정)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준용) 제17조(설치 및 기능) 제15조(보고 등)

제16조(위원회의 기

능)
제16조(설치 및 기능) 제18조(구성) 제16조(평가 및 포상)

제17조(위원회의 회

의)
제17조(구성) 제19조(임기)

제17조(사업비의 반환

명령)

제18조(위원회의 참석

수당)
제18조(임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8조(형성재산의 사

용)

제19조(위원의 제척·기

피 등)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1조(위원의 해촉) 제19조(설치 및 기능)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2조(회의 등) 제20조(구성)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회의 등)
제23조(관계 부서의 협

조)
제21조(임기)

제22조(관계부서의 협

조)
제24조(수당)

제22조(위원장의 직

무)

제23조(수당)
제25조(지원센터의 설

치 등)
제23조(회의)

제24조(지원센터의 설

치)

제26조(지원센터의 기

능)
제24조(서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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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기도는 각각 제9조에 행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두어 사업

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

체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

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기도는 각각 제14조, 제15조, 제18조에서 마을공

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5조(지원센터의 기

능)
제27조(관리 및 운영)

제25조(위원의 위촉 해

제)

제26조(관리 및 운영) 제28조(지도ㆍ감독)
제26조(위원의 제척ㆍ

기피ㆍ회피)

제27조(지도 감독)
제29조(위탁계약의 해

제 등)

제27조(관계 기관 등

의 협조)

제28조(위탁계약의 해

제 등)

제30조(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제28조(수당 등)

제2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1조(시행규칙) 제29조(설치)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기능)

제31조(위탁관리 및 운

영)

제32조(지도ㆍ감독)

제33조(위탁계약의 해

제 등)

제34조(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제35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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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자치의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

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

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자치의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

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

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의 규정형식에 맞게 문장 표현 

정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자원”이란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사람에

게 매력을 불러 일으키며 지역

의 발전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와 해당 지역내 인

간의 창작물, 그리고 마을만들기

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4.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자원”이란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사람에

게 매력을 불러일으키며 지역의 

발전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물

리적 요소와 해당 지역 내 인간

의 창작물,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

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4. 이하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

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

기를 추진해야 한다.

1. 생략

2.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간

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

으로 한다.

3. ~ 4. 생략

5. 마을의 의사 결정은 민주적으

로, 사업 추진은 합리적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

6.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소

외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

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 간

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

으로 한다.

3. ~ 4. 현행과 같음

5. 마을의 의사 결정은 민주적으

로, 사업추진은 합리적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6.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소

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법조방식의 인용표현으로 정비

-띄어쓰기 정비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전라북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마

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전라북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

다) 5년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통상적인 기본계획 수립의 시기에 맞게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 표현 정비 검토

-문장의 주술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

록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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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5. 생략

③ 기본계획을 수립 시에는 지

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

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① 

생략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이하 생략

4. 지역 주민 공동체 사업의 활

성화 방안

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 마을만들기 사업계

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현행과 같음

4. 지역주민 공동체 사업의 활성

화 방안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 표현 정비 검토

-띄어쓰기 정비

제7조(지원대상 사업) ① 도지사

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

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활동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

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활성

화

2. 이하 생략

제7조(지원대상 사업) ① 도지사

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

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중간 지원 조직 구축 및 

활성화

2. 이하 현행과 같츰

-띄어쓰기 정비

-정의조항의 용어와 동일하게 용어를 사

용하도록 정비: “중간 지원 조직”

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 ② 생략

③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는 마

을만들기 간사 또는 사무장을 

채용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는 마

을만들기 간사 또는 사무장을 

채용・운영할 수 있다. 

-문장부호 정비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

지사는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인 방안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

지사는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인 방안

-“구성・운영”으로 문장 부호 삽입하도

록 수정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맞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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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

다 

③ 생략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부지사, 

마을만들기 총괄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도의회 의원, 

학계, 시민단체, 마을만들기 관

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 임기로 한다.

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부지사, 

마을만들기 총괄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전라북도의회 

의원, 학계, 시민단체, 마을만들

기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

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하도록 문장 표현 정비

-제2항 조항 끝에 마침표 삽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

과 제6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계

획수립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제4항: “자”를 “사람”으로 순화

-“한 차례만”으로 띄어쓰기 정비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무원은 

당연히 재직기간만 위촉되기 때문에 규

정의 실익이 없음(법제처 권고사항임-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4, 226면)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

의한다.

1. ~ 4. 생략

5.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도지

사가 부의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심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도지

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및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

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

회가 대신할 수 있다.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순화

하도록 정비

-현재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에

서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

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 신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

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생략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

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현행과 같음

-띄어쓰기 정비

제18조(위원회의 참석수당) 위원

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

<삭  제>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은 “수당”에 대

하여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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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제15조)이 자동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 없음(법제처 권고사항임-「2022

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94면)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생략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

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

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

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 3. 생략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

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

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

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

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

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의 사망”은 당연 해촉 사유 이므

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 삭제 

검토

-제2항: 문장 마침표 추가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

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

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

을만들기를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다른 조례와

의 관계 규정으로 정비 검토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통상 총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0조를 제3

조의2로 이동 검토

-조례는 주체가 아니므로 조사 정비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

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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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구성체계 정비

-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통상 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성체계라고 할 것인바, 이 조례에서는 제

20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규정 체계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구성체계와 체계에 맞게 정비한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

례｣의 구성체계(안)은 아래와 같음

현행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구성체계(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4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9조(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설치 및 운

영)
제9조<삭제>

제10조(도 협력센터의 기능) 제10조<삭제>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8조<삭제>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1조(사업비의 반환) 제19조의2(사업비의 반환)

제12조(우수마을 지원 등) 제19조의3(우수마을 지원 등)

제13조(평가·포상) 제19조의4(평가・포상)

제14조(준용) 제19조의5(준용)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8조(위원회의 참석수당)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1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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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시・도 사례 분석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형성재산의 사용에 관한 규정 추가 

검토 

- 강원특별자치도 및 경기도는 각각 제9조에 행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두어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상북도의 경우 제10조제3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

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기도는 각각 제14조, 제15조, 제18조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

서 지정 및 역할)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 체 만들기 사업을 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

을만들기 분야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하 “사업”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

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

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도내 마을공동

체 만들기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

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

회장을 둘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

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

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

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

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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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협의체 구성, 형성재산의 사용 규정을 신설함

- 타 시・도의 시사점을 반영한 규정 신설 사항을 포함하여 전체 조항의 위치를 정리한 조례 구성체계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가지조문과 삭제조문이 많아지므로 전체 구성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9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

치·운영) 도지사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

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

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

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

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행정협의회) 도지사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

는 도 및 시·군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

한 경우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

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

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

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제18조(형성재산의 사용) 지원사

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

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

려는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

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

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신  설> 제6조의2(행정협의회) 도지사는 마

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

공동체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협의회 규정 신설 검토

<신  설> 제11조의2(형성재산의 사용) 지원사

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

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

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형성재산의 사용에 관한 규
정 신설 검토

개정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구성체계(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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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제4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5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제7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제6조의2(행정협의회) 제8조(행정협의회)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9조(지원대상 사업)

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10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8조<삭제>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9조의2(사업비의 반환) 제15조(사업비의 반환)

제19조의3(형성재산의 사용) 제16조(형성재산의 사용)

제19조의4(우수마을 지원 등) 제17조(우수마을 지원 등)

제19조의5(평가・포상) 제18조(평가・포상)

제19조의6(준용) 제19조(준용)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주의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자치의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

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등의 공

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문화, 경제,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인 개념을

총칭한다.

2.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

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삶을 영

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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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이란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사람에게 매력을 불러일으키며 지역의 발전 요

소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와 해당 지역 내 인간의 창작물,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4. "중간 지원"이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 관리

등의 지원 행위를 의미한다.

5. "중간 지원 조직"은 중간 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를 추

진해야 한다.

1.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과 조화를 통해 후세대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해야 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 간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 자치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5. 마을의 의사 결정은 민주적으로, 사업추진은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만들기를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① 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행정은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

③ 중간 지원 조직은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정과 주

민의 안정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북

도(이하 “도”라 한다) 5년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에 관한 비전과 목표

2. 마을만들기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마을만들기 행정 협력 체계

4.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및 지원체계

5. 마을만들기 사업내용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도별 지원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2. 해당 연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마을만들기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4. 지역주민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방안

제8조(행정협의회)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

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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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원대상 사업)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제7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

4.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5.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ㆍ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활성화

2. 제10조의 마을단위 발전계획에 의한 주민 소득 확대, 문화 활동, 복지 증진, 관광 활성화, 도시 재

생, 공동 시설 조성 및 보수, 정보화 기반 구축 등

3. 그 밖에 별표에 따른 도지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10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마을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마을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는 마을만들기 간사 또는 사무장을 채용・운
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으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총괄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부지사, 마을만들기 총괄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전라북도의회 의원, 학계, 시민단체, 마을만들기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선정

3.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

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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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

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사업비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16조(형성재산의 사용)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우수마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마을만들기 사업이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되고 사후관리가 잘 되는 시·군과 마을에 인

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한 전시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마을에서 참가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평가·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고 전문성과 향후 대안을 강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마을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절차와 사업비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재산처분의 제한 등에 관해서

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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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20 15 0 11 4

비  율(%) - - - 64% 36%

-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역할 중복성으로 인해 삼락농정 분과위원회(‘23년 농어업농어촌 위원회)

로 통합 운영함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4회 4회 3회

개최일 3/15, 6/3, 9/2, 10/21 3/4, 6/22, 10/21, 12/15 3/22, 4/25, 8/17

소요예산 3,500천 원 3,600천 원 2,700천 원

□ 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 재정지원 관련 규정

(단위 : 천 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3년) 비고

제7조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350,000

제7조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200,000

제7조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2,500,000

제7조 시․군 중간지원조직 지원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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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기초단계 350,000 350,000 350,000 13개 시․군
시설개보수 500,000 500,000 500,000 9개 시․군
종합지원센터 2,300,000 2,300,000 2,300,000 위탁기관

중간지원조직 2,000,000 2,000,000 2,000,000 13개 시․군

2022

기초단계 350,000 350,000 350,000 13개 시․군
시설개보수 250,000 250,000 250,000 7개 시․군
종합지원센터 2,200,000 2,200,000 2,200,000 위탁기관

중간지원조직 2,400,000 2,400,000 2,400,000 13개 시․군

2023

기초단계 350,000 350,000 350,000 13개 시․군
시설개보수 200,000 200,000 200,000 6개 시․군
종합지원센터 2,500,000 2,500,000 2,500,000 위탁기관

중간지원조직 2,400,000 2,400,000 2,400,000 13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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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 2022. 10. 21.] [전라북도조례 제5132호, 2022. 10. 2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주의발전과 주민자치실현을 목표로 자치의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

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개정 2015. 10.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 등의

공간적 개념과 지역적으로 문화, 경제,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인 개념

을 총칭한다.<개정 2022. 3. 11.>

2. “전라북도 마을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특성을 살리

면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삶을 영

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이란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니면서 사람에게 매력을 불러 일으키며 지역의 발전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요소와 해당 지역내 인간의 창작물, 그리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4. "중간 지원"이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 관리

등의 지원 행위를 의미한다.<신설 2015. 10. 12>

5. "중간 지원 조직"은 중간 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신설 2015.

10. 12>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과 조화를 통해 후세대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해야 한다.

2.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간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만들기는 주민 자치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5. 마을의 의사 결정은 민주적으로, 사업 추진은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6.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에서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주민,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① 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책임과 역할

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행정은 주민의 마을만들기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

③ 중간 지원 조직은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정과 주

민의 안정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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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북 마을만들기 지원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북

도(이하 “도”라 한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만들기에 관한 비전과 목표

2. 마을만들기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마을만들기 행정 협력 체계

4.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및 지원체계

5. 마을만들기 사업내용

③ 기본계획을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도별 지원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2. 해당 연도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개정 2015. 10. 12>

3. 마을만들기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4. 지역주민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방안<개정 2015. 10. 12>

제7조(지원대상 사업)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1.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제6조의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개정 2015. 10. 12>

3.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개정 2015. 10. 12>

4.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5.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운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활성화

2. 제8조의 마을단위 발전계획에 의한 주민 소득 확대, 문화 활동, 복지 증진, 관광 활성화, 도시 재

생, 공동 시설 조성 및 보수, 정보화 기반 구축 등

3. 그 밖에 별표에 따른 도지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신설 2015. 10. 12>

제8조(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마을주민은 마을만들기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 수립과 운영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마을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에서는 마을만들기 간사 또는 사무장을 채용 운

영할 수 있다.

제9조(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도 협력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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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비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

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12조(우수마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마을만들기 사업이 널리 확

산될 수 있도록 시·군과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되고 사후관리가 잘 되는 시·군과 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한 전시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마을에서 참가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평가·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분석 및 평가하고 전문성과 향후 대안을 강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마을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절차와 사업비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재산처분의 제한 등에 관해서

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5. 1>

제3장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등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성

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단서신설 2015. 10. 12>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할 수 있으며 간사는 마을만들기 총괄담당으로 한다.<개정

2022. 10. 21.>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부지사, 마을만들기 총괄업무담당 국장<개정 2022. 10. 21.>

2. 위촉직 위원 : 도의회 의원, 학계, 시민단체, 마을만들기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

기로 한다.<개정 2015. 10. 12>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선정

3. 마을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위원회의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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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15. 10. 12>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④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

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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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5. 3. 27. 최근개정・시행일
2015. 3. 27./2015. 3. 27.

(제정)

소관 부서 미래산업과 / 과학기술팀 소관 상임위 농산업경제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 정비
- 약칭을 하고 사용하도록 용어 정비 검토

- 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표현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이 조례 제4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부여하고 있으며, 계획

을 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 결과의 계획수립에의 환류를 규정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및 지

원사업 실시, 교육 및 홍보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

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

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 내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관리

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

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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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과학기술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
진법｣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
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4조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6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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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6조
-붙임1 참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15. 2. 24 ~ 3. 2
(의견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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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
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
발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을 위해 현
행대로 유지 필요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
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
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
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

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규정 신설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

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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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본 조례는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

여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

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

례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 내용

   - (1-1) 「과학기술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협동연

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제정됨

   - (2-3)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기

본계획’(1차:2016년~2020년, 2차:2021년~2025년),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

동활용 이용 지원 시행 계획’(2015~2023년 : 매년 수립)을 수립하고 실시함

   - (2-4) 조례 제6조에 따라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

며, 2023년도 예산은 150,000천 원임

   - (2-5)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재)

전북테크노파크(조직인력 182명(8명), 전담지정: 2015~)에 위탁하였으며, 2021

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150,000천 원이 소요됨

   - (2-5) 매년 1회, 전담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현황 

및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 매년 상·하반기에 전담기관 자체 인력을 활

용하여 전북 노후화 장비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

   - (2-5) 매년 10회에 걸쳐 도내 연구개발장비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

하여 약 6,000천 원을 집행함. 매년 5회 이상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약 4,000

천원을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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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 육 / 홍 보 명 날짜 비고

교육 듀얼이온 크로마토그래피 `23.07.10 14 수료

교육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 `23.07.11. 49 수료

교육 2차전지(비표면적분석기, BET) 품질분석 교육 `23.07.18. 13 수료

교육 2차전지(열분석기, TA)품질분석 교육 `23.07.18. 13 수료

교육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소개 `23.07.19. 15 수료

교육 2차전지(라만분광기, Raman) 품질분석 교육 `23.07.19. 15 수료

교육 FE-SEM 및 EDS 활용 교육 `23.07.25 11 수료

교육 EBSD 이론 및 실습 교육 `23.07.25 11 수료

교육 LC/MS 작동 및 Masshunter 프로그램 `23.08.08 12 수료

교육 천연물 분석법 및 연구 `23.08.08 10 수료

홍보 전북TP 통합셜명회 홍보영상 게시 23.02.07. -

홍보 홍보 메일 발송 23.03.06. -

홍보 보도자료 2회 23.03.10./07.26. -

홍보 팝업창 홍보물 게시 23.03.14. -

홍보 띠배너 활용 도 내 기관홍보 23.03.21. -

홍보 장비협의체 대표장비 통합안내서 제작 23.03.23. -

홍보 유튜브 동영상 홍보 23.03.27. -

   - (2-5) 시험·인증기관 지정 등은 각 공동활용연구개발장비 보유 기관의 역량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서 지정하므로 인증기관 등을 지정하지 않음

   - (2-5) 공동활용연구개발장비의 사용 및 대여 등은 각 연구개발장비 보유 기관 

고유 업무 및 권한이므로 시설 등 대여는 실시하지 않음

   - (2-5)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결과보고서’가 이듬해 1~2월 작성됨

   - (2-5) 산‧학‧연‧관 운영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장비협의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비현안 협의 및 심의의결을 실시함. 장비협의체 실무자협의회는 39개 기관 

실무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장비현안 및 주요안건 협의·상정, 활성화 계획

을 수립함

연  도 세 부 현 황 실적 비고

'23년 '23년 장비협의체 운영 5회 

'22년 '22년 장비협의체 운영 6회

'21년 '21년 장비협의체 운영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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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함

  

연  도 세 부 현 황 소속 포상자

'22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 (재)전북테크노파크 OOO

'22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OOO

'21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 (재)전북테크노파크 OOO

   - (2-5) 전담기관 지정에 따라 위탁을 실시하지 않음

   - (3-1)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을 실시함

연  도 사 업 명 예산 비고

'23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22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21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단위 : 천 원)

   - (3-3)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실시

하여 매년 150,000천 원을 확보하여 집행함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150,000 146,995

인건비 37,918

여비 700

전문가활용비 15,948

도서인쇄비 4,950

광고선전비 3,000

공공요금 143

회의행사비 4,597

일반용역비 14,000

지급수수료 1,000

기업지원비 54,965

연구수당 2,274

간접비 7,500

2021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150,000 121,779

인건비 37,706

여비 425

전문가활용비 7,700

도서인쇄비 210

공공요금 132

회의행사비 778

일반용역비 8,070

지급수수료 1,000

기업지원비 55,349

연구수당 2,909

간접비 7,500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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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

   - (7-2)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는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임

   - (7-3)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12명, 위촉직 2명(남성 2명) 총 현원 14명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위촉직의 남성 비율은 100%임

   - (7-4) 위원회는 2021년도 6회, 2022년도 6회, 2023년도 5회 개최되었음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6회 6회 5회

개최일
4/1, 11/23, 12/10, 

12/15, 12/16, 12/21

3/3, 3/15, 3/24, 8/18, 

10/7, 12/19

1/16, 3/8, 4/13, 5/15, 

8/16

소요예산 4,900천 원 7,800천 원 6,300천 원

   - (7-5) 위원회는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공공기관·

연구기관·대학 등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

될 필요가 있음

2020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150,000 135,943

인건비 33,638

여비 287

전문가활용비 11,821

도서인쇄비 700

공공요금 132

광고선전비 3,700

회의행사비 609

일반용역비 19,910

지급수수료 1,000

기업지원비 54,646

연구수당 2,000

간접비 7,500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253 -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 실태조사, 운영협의회 설치・운영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본 조례를 통하여 전라북도 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

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함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책무)

제3조(공동 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실태조사)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5조(실태조사)
제5조(공동네트워크 

운영)
제5조(실태조사)

제5조(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 운영)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6조(협의회의 설치)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6조(성과평가 등)

제7조(성과평가 등)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성과평가 등)
제7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관리)

제8조(연구장비의 

유지관리)
제8조(임기)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

제9조(연구개발장비운

영협의회 설치)
제9조(위원장)

제9조(연구개발장비운

영협의회 설치)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여비 등) 제11조(간사)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

제12조(운영협의회의 

심의사항)

제12조(장비활용 

사용료)
제12조(운영세칙)

제13조(장비사용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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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광역시는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타사항은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14조(수당 등)

제14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15조(사용료)

제16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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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

술기본법」 및 「전라북도 과학

기술진흥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

여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

술기본법」 및 「전라북도 과학

기술진흥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

여 전라북도 내 공공기관·연구기

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칭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용어 정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도내 공공

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

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

비용이 소요된 연구개발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

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

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전라북도

(이하 “도”라 한다) 내 공공기

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하

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

용이 소요된 연구개발장비로, 공

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

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

한다. 

2. 현행과 같음

-“전라북도”를 약칭하도록 정비 검토

-금액 관련 마침표 사용하도록 정비 검토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

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

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를 약칭하고 사용하도록 정비 

검토

-띄어쓰기 정비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② 생략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

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

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도록 정비 

검토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

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

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

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 내 공

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

여 조사 결과의 계획수립에의 환류를 

규정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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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4

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반영하

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7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

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도의회”를 약칭하도록 정비 검토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

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

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연구

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 전

담기관, 주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필요 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협의를 마치

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이 조례 제4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부여하고 있으며, 계획을 협의회에

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

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연구개발장비의 활성화에 대학 등의 

협력관계 명시

-일시적 운영 권고에 따른 “필요시 설치

하고 마치면 자동해산 한다.”는 의미의 

규정 신설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 ⑤ 

생략

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자동해산하는 규정을 제9조에 신설하

는 경우 제6항의 위원 임기 규정 삭제 

필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정비 검토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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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협의회 관련 규정 검토

- 이 조례 제4조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부여하고 있으며, 계획을 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 다만,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①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협의회

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거나, ② 유사한 협의회가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대행 규정으로 정비하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 경우 매년 계획 수립 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유사한 협의회가 전라북도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자동해산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 결과의 계획수립에

의 환류를 규정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

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

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연구개

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필요 시 구성하여 운영하고 협의를 

마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심의・자문이 끝나면 자

동으로 해산하도록 규정 

정비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

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연

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

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

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도 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

우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

설하여 조사 결과의 계획

수립에의 환류를 규정하

도록 규정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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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사업 관련 추진실적

   - 도 내 연구개발장비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구  분  교 육 / 홍 보 명 날짜 비고

교육 듀얼이온 크로마토그래피 `23.07.10 14 수료

교육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 `23.07.11. 49 수료

교육 2차전지(비표면적분석기, BET) 품질분석 교육 `23.07.18. 13 수료

교육 2차전지(열분석기, TA)품질분석 교육 `23.07.18. 13 수료

교육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소개 `23.07.19. 15 수료

교육 2차전지(라만분광기, Raman) 품질분석 교육 `23.07.19. 15 수료

교육 FE-SEM 및 EDS 활용 교육 `23.07.25 11 수료

교육 EBSD 이론 및 실습 교육 `23.07.25 11 수료

교육 LC/MS 작동 및 Masshunter 프로그램 `23.08.08 12 수료

교육 천연물 분석법 및 연구 `23.08.08 10 수료

홍보 전북TP 통합셜명회 홍보영상 게시 23.02.07. -

홍보 홍보 메일 발송 23.03.06. -

홍보 보도자료 2회 23.03.10./07.26. -

홍보 팝업창 홍보물 게시 23.03.14. -

홍보 띠배너 활용 도내 기관홍보 23.03.21. -

홍보 장비협의체 대표장비 통합안내서 제작 23.03.23. -

홍보 유튜브 동영상 홍보 23.03.27. -

   - 장비협의체 운영위원회 구성

연  도 세 부 현 황 실적 비고

'23년 '23년 장비협의체 운영 5회 

'22년 '22년 장비협의체 운영 6회

'21년 '21년 장비협의체 운영 6회 

   -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에 포상

연  도 세 부 현 황 소속 포상자

'22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 (재)전북테크노파크 OOO

'22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 군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OOO

'21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유공자 (재)전북테크노파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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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연  도 사 업 명 예산 비고

'23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22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21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단위 : 천 원)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150,000 146,995

인건비 37,918

여비 700

전문가활용비 15,948

도서인쇄비 4,950

광고선전비 3,000

공공요금 143

회의행사비 4,597

일반용역비 14,000

지급수수료 1,000

기업지원비 54,965

연구수당 2,274

간접비 7,500

2021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150,000 121,779

인건비 37,706

여비 425

전문가활용비 7,700

도서인쇄비 210

공공요금 132

회의행사비 778

일반용역비 8,070

지급수수료 1,000

기업지원비 55,349

연구수당 2,909

간접비 7,500

2020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50,000 150,000 135,943

인건비 33,638

여비 287

전문가활용비 11,821

도서인쇄비 700

공공요금 132

광고선전비 3,700

회의행사비 609

일반용역비 19,910

지급수수료 1,000

기업지원비 54,646

연구수당 2,000

간접비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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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개최 현황

   - 개최 현황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6회 6회 5회

개최일
4/1, 11/23, 12/10, 12/15, 

12/16, 12/21

3/3, 3/15, 3/24, 8/18, 

10/7, 12/19

1/16, 3/8, 4/13, 5/15, 

8/16

소요예산 4,900천 원 7,800천 원 6,300천 원

   - 위원별 구성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15 14 12 2 0

비  율(%) 100 93.3 80 13.3 0

 ※ 협의회는 도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의 장비 담당 총괄책임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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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시행 2015. 3. 27.] [전라북도조례 제3697호, 2015. 3. 27.,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및「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개발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

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장비 등 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 등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

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이란 제품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 등에 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

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

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

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방안 수립

2. 공동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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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 등

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장비의 유지관리) ①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등이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수요기관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

치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의 장비

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3. 기업의 연구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간 연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장비사용 수수료 책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장비활용 사용료) ① 장비활용에 따른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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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조례 구분 위임조례 관계 법령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의3

제정・시행일 2007. 2. 2. 최근개정・시행일

2022. 10. 21./2022. 10. 21.

(전부개정 1회 / 

일부개정 9회)

소관 부서 미래산업과 / 미래산업기획팀 소관 상임위 농산업경제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 정비
- 법률의 제명은 일반적으로 「○○법」 또는 「○○에 관한 법률」로 

정함. 이에 맞게 조례 제명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산업을 기

술집약적인 경제구조로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도록 규정 신설 검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을 근거로 하여 적절한 위임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조례 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사업 실시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

성을 확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

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

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 없음



- 268 -

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
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
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
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
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시행계획(법정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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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7조
-붙임1 참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7조
-붙임1 참조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9조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일 간 실시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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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4조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

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

요
■ 그 밖의 사유

-협의회 규정 정비
-계획수립 규정 정비
-실태조사 규정 신설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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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본 조례는 전북의 과학기술역량강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함. 

또한 정부에서는 2023년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 과학기술컨트롤타워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

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지역 간 정책부합성 제고를 위해 유

지가 필요함

 ○ 내용

   - (1-1)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조례의 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

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

   - (2-3) 조례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

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2-4) 조례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추진함

   - (2-4) 조례 제15조에 따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진흥단’(정원: 15명

/2009년 과기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선정/사업명: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사

업 지원사업/지원예산: 2022~2023년 각각 5억 원)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였음

   - (2-5) 과학문화 확산 및 과학의식 제고를 위하여 ‘과학문화 확산사업’을 실

시하여 전라북도 과학축전을 매년 개최하여 다양한 과학기술의 홍보 및 체험

과 학습기회를 제공함. 지원예산은 2022년 및 2023년에 각각 3.3억 원으로 함

   - (2-5)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동협력사업(‘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

젝트(지원예산: 2022년 3.7억 원, 2023년 5억 원),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지원예산: 2022년 4.5억 원, 2023년 4.7억 원), 지역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지원예산: 2022년 1.0억 원, 2023년 1.0억 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지원예산: 2022년 3.0억 원, 2023년 3.0억 원)을 실시함.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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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에 따라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지원예산: 2022년 2.5억 원, 

2023년 2.5억 원)을 실시함

   - (2-5) 조례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전북테크노파크에 공동협

력사업과 과학문화확산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함

    

규 정 사 업 명 예산('23년) 비고

제17조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50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20조  과학문화 확산사업 330,000 전북테크노파크

(단위 : 천 원)

   - (2-5) 연구개발사업 총괄 관리 및 기획을 위하여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

용역(2023년 150,000천 원)’, 연구개발 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 

R&D+ 사업(2023년 4,800,000천 원)’, 기업 기술애로 지원을 위한 ‘R&D기술

사업화 지원사업(2023년 1,800,000천 원)’을 실시함

   - (3-1) 조례 제15조에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사업’으로 연 5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음

   - (3-2) 조례 제17조는 “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

연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디.”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내 과학기술 지원대상을 모두 포함함

   - (3-3) 2021년도에서 2023년도에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500,000천원을 지원하여 집행함

   - (3-4) 조례 제17조에 공동협력사업 관련 규정에 “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진흥

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대상이 구체화되어 있음

   - (3-5) 조례 제19조의 업무의 위탁 관련 규정은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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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

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대상으로 적정함

   - (3-6) 조례 제14조는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총괄부서를 미래산업과로 지정

하고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사업 총괄관리, 사업 기획평가, 위

원회 구성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등에 한정되고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은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으로 구성되어 재량권 범위가 적정함

   - (7-1) 조례 제4조에 “전라북도의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라북도 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되

어 있음

   - (7-2)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명칭은 ‘전라북도 과학기술위원회’로 함

   - (7-3) 위원회는 정원 30명으로 당연직 9명, 위촉직 [남성 12명(57.1%), 여성 9명

(42.9%)] 21명으로 현원 30명임

   - (7-4) 위원회는 2022년 1회(2022.4.21.) 실시되었으며 3,664천 원이 소요됨. 그리

고 2023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임

   - (7-5) 본 조례는 전북도 과학기술분야 최고의 정책결정 컨트롤타워로서 성장동

력사업 발굴 등 국책사업 발굴 기획 기능이 있으며, 위원회 산하에 산업별 분

류로 연구회(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2022년도에는 13대 연구

회를 구성하여 산학연 전문가 105명이 참여하여 연154회의 회의개최 및 61건

의 국책사업을 발굴하였음.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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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본 조례를 통한 과학기술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생활과학 저변확대 등

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임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책임과 의무)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종합계획의 수

립·시행)

제3조(종합계획 수립·

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

립·시행)

제3조(종합계획 수립·

시행)

제3조(과학기술진흥협

의회)

제4조(위원회) 제4조(설치·기능) 제4조(과학기술위원회)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구성) 제5조(기능)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임기) 제6조(구성) 제6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장 등의 직

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연구회)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삭제)
제7조의3(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제10조(분과위원회) 제8조(회의)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위원의 해촉) 제9조(소위원회)

제12조(수당 등)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제10조(수당 등)

제13조(비밀보호)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1조(비밀보호)

제14조(총괄부서)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비밀보호) 제12조(진흥사업)

제15조(전담기관)
제15조(과학기술진흥

사업)
제15조(기금설치)

제13조(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제16조(사업추진부서)
제16조(연구개발성과

의 확산 등)
제15조의2(존속기한) 제14조(과학기술대상)

제17조(공동협력사업) 제17조(기초과학의 육성) 제16조(기금의 조성) 제15조(민간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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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는 제11조에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는 제23조에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산업을 기술집약적인 경

제구조로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한 제23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전라남도는 제15조에 따라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에 소요되

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외의 사항은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제18조(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제18조(과학기술문화 

확산)
제17조(기금의 용도) 제16조(총괄부서)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국내외 연구기

관 유치 및 지원)

제18조(기금의 운용·관

리)
제17조(사전협의)

제20조(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의식 

제고사업)

제20조(설립)
제18조의2(과학기술육

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8조(전담기관 지정·

운영)

제21조(포상) 제21조(사업)
제18조의3(위원의 제

척·기피·회피 등)
제19조(포상)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재산의 조성) 제19조(삭제) 제20조(시행규칙)

제23조(지도‧감독)
제20조(과학기술진흥 

사업)

제24조(사무의 위탁)
제21조(과학대중화 사

업)

제25조(다른 법령 등

의 준용)
제22조(삭제)

제5장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구축 등

제23조(벤처기업 육성·

지원)

제26조(총괄부서)
제23조의2(과학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제27조(연구개발사업

의 추진·평가)

제23조의3(국내외 연

구기관 등 유치·지원)

제28조(포상) 제24조(포상)

제25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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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불필요한 “~을 위한”을 조례 제명에서 

삭제하도록 정비 검토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

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

획은「과학기술기본법」제4조제

2항 및 제7조제4항에 의한 지방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시행계획

으로 본다. 

③ 이하 생략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

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

법」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

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종

합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하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률상계

획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 조례상의 계획

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

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문장부호 추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새로운 2년을 

임기로 하여야 함(법제처 권고사항임-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24, 226면)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은 “수당”에 대

하여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 규

정(제15조)이 자동 적용되므로 규정의 

실익 없음(법제처 권고사항임-「2022

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94면)

<신  설> 제18조의2(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치 지원) 도지사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기관, 과학기술관련 국・공립기

관 및 정부출연기관 유치에 필

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구

축사업 

2.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

발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지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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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8조의3(민간기술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 등 민간의 기

술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에 소

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

기 및 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제1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

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에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

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

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

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에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

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전

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표현에 맞게 정비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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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조례의 제명을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검토

-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벤처기업 발굴・육성 규정 신설, 산업을 기술집약적 구조로 조정하기 위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지・지원 규정 신설 검토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신  설> 제18조의2(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치 지원) 도지사는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기관, 과학기술관련 국・공립기

관 및 정부출연기관 유치에 필

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구

축사업 

2.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

발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지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신  설> 제18조의3(민간기술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 등 민간의 기

술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에 소

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

기 및 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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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

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

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

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제23조(벤처기업 육성·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을 발굴ㆍ육성

하고, 대전의 산업을 기술집약

적인 경제구조로 조정하기 위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2014.10.28.,

2017.7.7.>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

자인권의 권리를 주된 부분

으로 하여 창업하는 기업

2. 특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

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로 창업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23조의3(국내외 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시장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

구기관, 과학기술관련 국공립

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유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

구축사업

2.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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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는 제11조에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는 제23조에서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산업을 기술집약적인 경제

구조로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

23조의3에 따라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과학기술관련 국

공립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전라남도는 제15조에 따라 기업 등 민간의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5조(민간기술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 등 민간의 기술

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에 소

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

정 2017. 9. 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기 및 규모는 협의회의 심

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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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구성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30 30 9 12 9

비  율(%) - - - 57.1 42.9

- 위원회 개최 실적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 1회(대면) -

개최일 - 22.4.21 -

소요예산 - 3,664천 원 -

□ 사업실적 및 예산 현황

- 예산 집행 현황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500,000 500,000 500,000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

2022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500,000 500,000 500,000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

2023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500,000 500,000 500,000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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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위탁 예산

규 정 사 업 명 예산('23년) 비고

제17조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500,0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20조 과학문화 확산사업 330,000 전북테크노파크

- 규정별 사업 현황

규  정 사 업 명 예산('23년) 비고

제14조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150,000

제15조 혁신성장 R&D+ 사업 4,800,000

제15조 R&D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800,000

제15조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500,000

제17조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500,000

제17조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470,000

제17조 지역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 10,000

제17조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 30,000

제18조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250,000

제20조 과학문화 확산사업 330,000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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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시행 2022. 10. 21.] [전라북도조례 제5132호, 2022. 10. 2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전라북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

해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생활과학 저변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독창적인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고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독창적인 연구

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진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의한 지방과학기

술진흥시책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 유치·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기업체·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개정 2019. 12. 31>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0. 22, 2019. 12. 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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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직 위원은 기업유치지원실장, 미래산업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

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연구원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으로 한다.<개정 2014. 10. 22,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

2.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연구회) 도지사는 위원회에 연구회를 두어 과학진흥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 기획 기능을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래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 10. 22, 2019. 6. 21,

2022. 10. 21.>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제14조(총괄부서)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총괄부서를 미래산업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2.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4. 위원회 구성·운영

5.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전담기관)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

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획·평가(선정·중간 및 최종)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실태점검 등 관리 지원

3. 연구개발 성과 활성화 지원

4. 기업기술애로 지원 및 통합관리 DB구축 운영

5.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의 기획 및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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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 운영 지원

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16조(사업추진부서)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장 과학기술진흥사업

제17조(공동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 학

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기반 확충 사업

2. 과학기술 연구·인력개발 촉진 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4. 전략산업 및 신기술개발 사업

5.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국제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6. 도민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증진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① 도지사는 도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 신성장 동력산

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2. 연구기관의 장비구입 등 기반확충

3. 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발굴 추진

4. 설립 초기 연구기관 운영비의 일부

② 도지사는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

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의식 제고사업) 도지사는 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의식 제

고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발명·연구·개발·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포

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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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위임조례 관계 법령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

제정・시행일 2002. 12. 13. 최근개정・시행일
2011. 11. 11./2011. 11. 11.

(일부개정 6회)

소관 부서 농업정책과 / 농업기반팀 소관 상임위 농산업경제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 정비

- 목적 규정은 그 조례나 규칙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

하여 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띄어쓰기 정비 검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를 근거로 하여 적절한 위임 범위에서 제

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적정
- 관리방조제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조례 내용이 적

절함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 내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

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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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
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
2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
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
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
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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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
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
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
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
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
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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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
2에 따른 현행 유지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

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

요
□ 그 밖의 사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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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에 따라 현행 유지 필요성이 확인됨

 ○ 내용

   - (1-1)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조례가 제정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내역 없음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전라북도 관리 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운영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관리방조제의 관리와 관련된 행정의 원활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

정)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

정)

제2조(시 관리방조제의 결

정)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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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제3조(관리방조제심의

회의 구성)(삭제)
제3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제4조(삭제) 제4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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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 약칭 규정 삭제

-｢방조제 관리법｣의 제명 띄어쓰기 정비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법 제

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

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

리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에

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

로 한다.

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간

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

킬로미터미만의 지구와 포용조

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

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이상의 지구

로서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지구 

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

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미

만의 지구 

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

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안상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

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

라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와 포용

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

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

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이상

의 지구로서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지구 

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 

미만의 지구 

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

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안상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목적조항에서 삭제한 약칭 추가

-“도”를 약칭하고 사용하도록 약칭 정비

-띄어쓰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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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특별한 심층분석 내용 없음.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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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관리방조제 범위 관련 특이 시사점 없음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시 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제3조(관리방조제심의

회의 구성)(삭제)
제3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제4조(삭제) 제4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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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내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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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11. 11.] [전라북도조례 제3647호, 2011. 11. 11.,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전라북도 관리방

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에서 관리할 것

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11. 11. 11>

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미만 7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

터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

킬로미터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지구

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미만의

지구

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안상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제3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삭제 2011. 11. 11.>

제4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201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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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8. 2. 2. 최근개정・시행일
2018. 2. 2./2018. 2. 2.

(제정)

소관 부서 주택건축과 / 주거복지팀 소관 상임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 정비 - 조항 띄어쓰기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반

영하도록 규정 정비 검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이행함

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 - 조례 내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주민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 - 조례상 위원회 운영 규정 없음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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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
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
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
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
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교육 및 홍보
-시・군 협력체계 구축
-포상 미실시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
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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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18.1.4. ~ 2018.1.9.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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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

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

요
■ 그 밖의 사유

-시행계획 관련 규정 정비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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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분쟁으로 확대되는 등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

여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내용

   - (2-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하였음(2020.10.30.) - 시행사항: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운영 권고(단지 관리규약 준칙 개정), 홍보 실시

   - (2-5)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 미실시(조례 제5조)

   - (2-5)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음[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승강기 홍보 영상 게

시 요청(‘19.11.13./‘20.3.3./‘20.5.15.),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

드북」 배포(‘20.6.16.), 「층간소음 관리 우수사례집」 배포(‘21.1.19.), 층간

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안내 요청(포스터, 안내 방송 문안, 홍보물 

등)(‘21.1.20.),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알림(‘21.4.1.),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포스터, 영상)(‘21.9.15.), 제도개

선 권고(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22.10.12.),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홍보(‘23.1.10.),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알림(‘23.2.2.)]

   - (2-5) 기관교류를 이행하고 있음: 시・군 협력체계 구축(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수시 배부 및 홍보 요청 등)

   - (2-5) 조례 제9조에 따른 포상 미실시하였음

   - (2-5)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10차, ‘21.3.): 조례 제6조에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에 따라 도 준칙을 개정하여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준칙 제58조~제60조의2)

   - (5-4) 주민이 알기 쉽게 조례의 체계 및 용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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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정비 / 개정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내역 없음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갈등 최소화 및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운영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층간소음 관련 갈등 예방 및 해소에 기여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추진계획의 수

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

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

립)

제4조(층간소음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

음 관리위원회 설치·운

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

음 관리위원회 설치·운

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

음 관리위원회 설치·운

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층간소음 방지

를 위한 시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사업 추진)

제8조(홍보)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홍보) 제8조(재정 지원)

제9조(포상) 제9조(홍보) 제9조(시행규칙)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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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는 제8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

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에는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

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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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

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

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정비하여 실태조사의 결과로의 환류 체

계 마련 검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

원회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관

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

고방안 마련 

2.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관

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

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

소음에 대한 분쟁 조정 

3.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공

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

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홍보 

4. ~ 5. 생략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

한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

원회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리

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

방안 마련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리

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

음에 대한 분쟁 조정

3.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동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

리지원센터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홍보

4.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조항은 붙여 쓰도록 정비 검토

-문장정비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

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

관이나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

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

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

관·법인·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

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관·법인·단체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

적인 법조(法條)문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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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

방 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

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라북

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  제> -포상의 경우「전라북도 포상 조례」가 

적용되므로 규정실익이 없음(법제처 권

고사항- 「2022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

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241면)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개별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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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조례 제명 분석

-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그 내용상 특별히 개정이 필요한 

시사점이 발견되지는 않음

- 다만, 조례 제명에서 “권고”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2023년 12월 현재 141,521건 조례 중 15건에 불과

함.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층간소음” 방지 또는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85곳이며 그 중에서 전

라북도만 “권고 조례‘로 제명을 규정하고 있음

- 향후 조례 개정 시 “권고”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조례 제명 지역

1.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시행 2015. 5. 

27] [조례 제2440호, 2015. 5. 27, 제정]
경기도 가평군

2. 경기도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시행 2013. 

11. 11] [조례 제4637호, 2013. 11. 11, 제정]
경기도

3.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3. 1] [조례 제4853호, 2015. 2. 27, 타법개정]
경기도교육청

4. 광명시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시행 2017. 3. 

12] [조례 제2242호, 2017. 3. 12, 일부개정]
경기도 광명시

5. 광양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 [시행 2016. 11. 18] [조례 

제1466호, 2016. 11. 18, 제정]
전라남도 광양시

6. 군산시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시행 2015. 8. 

3] [조례 제1258호, 2015. 8. 3, 제정]
전라북도 군산시

7.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 [시

행 2018. 10. 30] [조례 제5166호, 2018. 10. 30, 제정]
대구광역시

8. 대전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 [시행 2022. 10. 18] 

[조례 제1923호, 2022. 10. 18, 제정]
대전광역시 서구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 [시행 

2015. 4. 8] [조례 제1114호, 2015. 4. 8, 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 [시행 2020. 7. 8] 

[조례 제1541호, 2020. 7. 8, 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11. 동두천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시행 2014. 

4. 18] [조례 제1717호, 2014. 4. 18, 제정]
경기도 동두천시

12.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 [시행 2017. 3. 31] [조례 

제1715호, 2017. 3. 31, 제정]
전라남도 순천시

13.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시행 2018. 2. 2] [조례 

제4520호, 2018. 2. 2, 제정]
전라북도

14.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시행 

2023. 12. 1] [조례 제2556호, 2023. 12. 1, 일부개정]
충청남도 천안시

15. 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시행 2015. 7. 21] [조례 제

1307호, 2015. 7. 21, 제정]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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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시・도 사례 분석

- 전라남도는 제8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사례를 반영하여 조례 규정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음

전라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신  설> 제7조의2(재정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

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

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 지원 규정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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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 위원회 설치여부를 알 수 없음

-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관련 자료 없음

- 추진계획 상 홍보, 서비스 등의 기록은 있으나, 예산편성 및 추진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공문으로만 시행여부 확인가능)

□ 교육 및 홍보 결과

 -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승강기 홍보 영상 게시 요청(‘19.11.13. / ‘20.3.3. / 

‘20.5.15.)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관리 가이드북」 배포 (‘20.6.16.)

 - 「층간소음 관리 우수사례집」 배포 (‘21.1.19.)

 -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안내 요청(포스터, 안내 방송 문안, 홍보물 

등)(‘21.1.20.)

 -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알림(‘21.4.1.)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포스터, 영상)(‘21.9.15.)

 - 제도개선 권고(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22.10.12.)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홍보(‘23.1.10.)

 -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알림(‘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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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시행 2018. 2. 2.] [전라북도조례 제4520호, 2018. 2. 2.,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

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

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

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방안 마련

2.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조정

3.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센터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홍보

4.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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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 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

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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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7. 3. 10. 최근개정・시행일
2017. 3. 10./2017. 3. 10.

(제정)

소관 부서 문화산업과 / 예술지원팀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정비 - 띄어쓰기 정비 등 일반 정비 검토

개정 권고 - 시행규칙 규정 삭제 권고(제9조)

이행 권고

-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거리예

술 활성화 및 지원 시행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

음. 조례상의 계획명과 동일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5조에 따른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행 등을 이행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 제·개정 시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 및 용

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 도민의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

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
의 적정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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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
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와 통합 가능성 
검토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시행계획
(2018~2022)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별첨1 참조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 ‘23.9월 기준 5개 
시・군 선정, 총60회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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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5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7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17. 2. 8. ~ 2017. 2. 13.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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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거리예술은 다양한 예술활동 
중 하나로, 지역문화진흥법, 전
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가 가
능하고 사업발굴 및 추진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함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기본계획 수립 권고
-조례 통합 가능성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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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거리예술은 다양한 예술활동 중 하나로, 지역문화진흥법, 전

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가 가능하고 

사업발굴 및 추진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유지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임

   - (8-3) 다른 유사한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폐지 사유가 확인됨

 ○ 내용

   - (1-1)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제

2항제5호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

흥”이라 규정된 것에 근거하고 있음.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

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함

   - (2-3)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시행계획

(2018~2022)’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2-4) 조례 5조에 따라 거리예술활성화 및 지원 사업인 “거리극축제 ‘노상놀

이야’”를 개최함. 이에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25,000천 원이 소요됨

   - (2-5) 거리예술활성화 사업은 2023년 9월 기준 5개 시・군을 선정하여, 총 60

회 공연함

   - (2-5) 거리극 축제로 ‘노상놀이야’를 개최하였으며, 지역특화 거리예술 프로

그램 상설 운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사업으로 추진함. 예산은 

125,000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전주·익산·남원·고창·부안 총 5개 시・군에

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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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조례 제5조에 따라 거리예술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에 125,000천 원을 지원함

   - (3-2) 조례 제7조에 도지사는 거리예술진흥을 위하여 도 내 14개 시·군 및 문

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나 범위는 적절함

   - (3-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거리극 퍼레이드를 상설 운영함

   - (3-4) 조례 제7조에 “도지사는 거리예술진흥을 위하여 도 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음

   - (5-4)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이행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거리예술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거리극 퍼레이드 운영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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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

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

립)
제4조(질서유지)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

무)
제4조(계획의 수립)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5조(지원계획의 수

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

립)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제6조(시ㆍ군 협력체계 

구축)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

정 지원)

제6조의2(거리예술 활

성화 지역·공간의 운

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

정지원)

제8조(업무의 위탁)
제6조의3(거리예술지

원센터)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시행규칙)

제8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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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도

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도

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라북

도(이하 “도”라 한다) 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

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

-약칭을 하고 사용하도록 용어 정비 검토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지원) 

도지사는 거리예술진흥을 위하

여 도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

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예

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지원) 

도지사는 거리예술진흥을 위하

여 도 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

술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예

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띄어쓰기 정비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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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집행부에서 “거리예술은 다양한 예술활동 중 하나로, ｢지역문화진흥법｣,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가 가능하고 사업발굴 및 추진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유지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심층분석을 통해서 통합가능성을 검토

- 통합 대상으로 검토되는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한 위임조례임.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치조례임. 또한 ｢전라

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는 제5장 총 13개 조문(가지조문 8개 별도)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로 

조문의 구성체계를 살펴보아도 양 조례를 통합하는 경우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

로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양 조례의 구성체계를 비교하여 살펴봄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정의)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제2장 지역문화진흥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지원)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업무의 위탁) 제5조의2(전라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제9조(시행규칙)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의7(위원회 운영)

제5조의8(간사)

제5조의9(수당 등)

제3장 문화진흥 기반조성

제6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제8조(협력활동 지원)

제4장 문화유산 진흥

제9조(문화유산 지원)

제5장 생활문화 진흥

제10조(생활문화 지원)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12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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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의 대상으로 검토되는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전라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6. 23.] [전라북도조례 제4947호, 2021. 6. 10.,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라북도 지

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6.10.>

제2장 지역문화진흥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5조의2에 따른 전

라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6.10.>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을 위한 사항

7. 생활문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

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10.>

제5조의2(전라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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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10.］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

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도 지역문화진흥 관련 업무 국장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1.6.10.］

제5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

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5(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7(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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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수 있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6.10.］

제5조의8(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문화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21.6.10.］

제5조의9(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6.10.］

제3장 문화진흥 기반조성

제6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

제8조(협력활동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장 문화유산 진흥

제9조(문화유산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고유한 문화유산 진흥에 필요한 전통문화 자원의 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지원, 지역 역사인문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 역사 관련 연구·조사 지원

2. 전북의 유학·사상 및 호남실학 진흥사업

3. 향토문화유산의 연구·조사 및 보존·활용 관련 사업

4. 지역 인문학 기초 조사·연구 지원

5.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수집 및 활용·보존 지원

제5장 생활문화 진흥

제10조(생활문화 지원)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생활문화동호회(이

하 “동호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➁ 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생활문화단

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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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예술”과 “지역문화”의 개념이 일치하는가에 대해 살펴봄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하며,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

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하는바 양 개념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현재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

고, 도지사가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정 지원의 근거도 두고 있다

는 점에서 양 조례의 통합이 거리예술 활성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 거리예술 지원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28개에 이르고 있다

는 점도 고려 필요. 현행과 같이 별도로 유지하면서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권고

제11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활동에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

성되는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할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➁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➂ 도지사는 도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

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➃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

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

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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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규정 없음

□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

 - 사업명 :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 주요내용 : 지역 특화 거리예술 프로그램의 상설운영(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사

업으로 추진)

 - 예    산 : 125,000천 원

 - 집행실적 : 5개 시・군(전주, 익산, 남원, 고창, 부안) 대표 관광지 거리극 퍼레이드 

상설운영

(단위 : 천 원)

규  정 사 업 명 예산('23년) 비고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125,000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125,000 125,000 125,000
거리극 퍼레이드 상설 운영

(연간 5개소, 84회)

2022 125,000 125,000 125,000
거리극 퍼레이드 상설 운영

(연간 5개소, 84회)

2023 125,000 125,000 125,000
거리극 퍼레이드 상설 운영

(연간 5개소, 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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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3. 10.] [전라북도조례 제4398호, 2017. 3. 10.,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

을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북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거리예술진흥 재정 지원) 도지사는 거리예술진흥을 위하여 도내 14개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

관·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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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4. 12. 26. 최근개정・시행일
2022. 11. 4./2022. 11. 4.

(일부개정 1회)

소관 부서 문화산업과 / 예술지원팀 소관 상임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일 부 개 정 )

일반 정비

- 목적조항 약칭 삭제 검토

- 인용법령 띄어쓰기 정비 검토

- 용어 사용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띄어쓰기 정비

- 중복적 표현 삭제 검토

개정 권고

- 제6조에서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해서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 조례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해서 “ 공유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3항에

서는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9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3조

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및 제12조에 의한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서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 규정과 달리 재협약의 방법으로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무

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심층분석을 통해 

해당 조항 개선 방안 검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적정
- 조례 제5조에 따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실시 등을 이행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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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개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음. 다만, 기초생

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개인정보 유

출 우려로 민간 위탁은 적절하지 않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 내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여행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격차 해소 등에 기여

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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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4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
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2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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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5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4조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민간위탁은 적정하지 않음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공정성 담보)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 343 -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

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
하도록 한 위원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
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
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통합문화이용권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법률에는 통
합문화이용권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로 정해
야 할 필요성 있음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

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 개정 검
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

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
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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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통합문화이용권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법률에는 통합문화이용권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

이 없으므로 조례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내용

   - (2-5)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격

차 완화를 위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함. 총 예

산은 16,244,090천 원으로 그 중 문예기금 11,546,810천 원, 지방지 4,677,280천 

원임. 집행실적은 발급률 92.92%로 17개 시·도 중 2위이며, 예산 대비 이용

률은 62.58%로 17개 시·도 중 3위임

   - (3-1) 조례 제5조에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

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 및 여행기회 제공을 위해 예

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

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의 관람 및 여행을 할 경우 교통비

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이

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146,119명을 대상으로 16,073,090

천 원(기금 11,481,810천 원, 도비 1,377,380천 원, 시·군 3,213,900천 원)을 지

원함

   - (3-2) 조례 제4조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도내

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

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3-3) 2021년에서 2023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대상으

로 11만 원을 지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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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 11,223,200 11,223,200 10,205,37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10만원 지급 

2022 - 16,164,390 16,164,390 13,448,15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11만원 지급 

2023 - 16,073,090 16,073,090 10,057,843,20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11만원 지급 

(단위 : 천 원)

   - (3-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바우처 사업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

보된 경영 정책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대상으로 부적절함

   - (3-6) 조례 제4조에 “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도내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

로 정할 수 있다.”고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5-4) 2022년 11월 4일자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하여 전라북도 119시민수상

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 조례를 개정함

■ 입법평가 종합의견 (일부개정) 일반 정비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

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문화격차 해

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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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경기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전라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운영방법) 제6조(지원운영방법) 제6조(위탁 등) 제6조(지원사업)

제7조(권장사업) 제7조(권장사업) 제7조(권장사업) 제7조(시행규칙)

제8조(평가) 제8조(평가)
제8조(관리·감독과 평

가)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 347 -

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이하 “도”라 한다)내 문화소외

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

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여

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

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목적조항 약칭 삭제 검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
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실질적 빈곤층을 말한다. 

2. 생략

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주

관 처”(이하 “지역주관 처”라 한

다)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전

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
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실질적 빈곤층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주

관 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

다)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전

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인용 법률 제명 띄어쓰기 오류 정비

-“지역주관처”로 띄어쓰기 정비

제3조(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문

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보

와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

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

다.

② 생략

③ 지역주관 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

츠 프로그램과 여행기회를 제공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

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

유권 확보와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

츠 프로그램과 여행기회를 제공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조제목을 조 내용과 맞게 “도지사 등의 

책무”로 정비 검토

-“문화향유권”으로 띄어쓰기 정비

-“지역주관처”로 띄어쓰기 정비

제4조(지원대상) ① 통합문화이

용권 지원대상은 도내의 문화소

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통합문화이

용권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문화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 목적조항에서 삭제한 약칭 추가

-“범위내에서”는 중복적 표현임. “범위

에서”로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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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운영방법) ① 도지사

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 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

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

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협약의 방법

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

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6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지

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

주관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

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

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

할 수 있으며, 재 협약은 위·수

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조제목을 “지원방법”으로 간결하게 정

비 검토

-문장부호 추가하도록 정비 검토

-“지역주관처”로 띄어쓰기 정비

-“재협약”으로 띄어쓰기 정비

-“의하여”를 “따라”로 정비

제7조(권장사업) 도지사는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생략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조제목을 “지원사업”으로 정비 검토

제8조(평가) ① 도지사는 통합문

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과 지역 주관 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

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평가) ① 도지사는 통합문

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
군과 지역주관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

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문장부호 추가 정비 검토

-“지역주관처”로 띄어쓰기 정비

-문장 표현을 평가에 적합하도록 정비 

검토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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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제6조에서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 조례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해서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9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및 제1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

권 지원 조례｣ 제6조제4항에서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 규정과 달리 재협약의 방법

으로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심층분석을 통해 해당 조항 개선 방안 검토

- 현행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상 사무위탁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는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6조(지원운영방법)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주관

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7조의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 한다)을 지역주

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 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협약의 방법에 의하

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

야 한다.

⑤ 도지사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공유재산을 민간위탁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령」,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5. 10.>

②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

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③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9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및 제1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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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맞게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도

록 검토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6조(지원운영방법) ① 도지사는 지

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

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 처에 위

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협약의 방법에 의하여 2

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

며, 재 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6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지원사

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

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처에 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

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및 재위탁은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

례｣ 제7조의2에 따른다.

 

⑤ 현행과 같음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르

도록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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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규정 없음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실적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1 문화누리카드 발급 11,223,200 11,223,200 10,205,37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10만원 지급 

2022 문화누리카드 발급 16,164,390 16,164,390 13,448,15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11만원 지급 

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 16,073,090 16,073,090 10,057,843,20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11만원 지급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95% 146,119명

 - 사업내용 :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1인당 연간 11만원)

 - 카드사업비 : 16,073,090천 원(기금 11,481,810, 도비 1,377,380, 시·군 3,213,900)

  * 매칭비율 : 국비 71%, 지방비 29%(도비 31%, 시․군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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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시행 2022. 11. 4.] [전라북도조례 제5144호, 2022. 11. 4., 일부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관람과 구입 및 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

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국민기

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실질적 빈곤층을 말한다.

2. “통합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관람과 여행기회 부여 및 적극적으로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역주관 처”(이하 “지역주관 처”라 한다)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

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보와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

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도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주관 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

그램과 여행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도내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 및 여행기회 제공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의 관람

및 여행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운영방법)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군을 통해 운영하거나, 지역주관

처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7조의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 한다)을 지역주

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역주관 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협약의 방법에 의하

여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 협약은 위·수탁기간의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체결하여

야 한다.

⑤ 도지사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권장사업) 도지사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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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의 향유 및 여행기회 제공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개정

2022. 11. 4.>

3.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평가) ① 도지사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 주관 처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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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2. 7. 6. 최근개정・시행일
2012. 7. 6./2012. 7. 6.

(제정)

소관 부서 문화산업과 / 예술지원팀 소관 상임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통 폐 합 )

일반 정비 - 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비 

통합 권고

- 유사한 조례(｢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존재하며, 사업발

굴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심층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와의 통합을 검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부적정

-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총 3회 수립되었으나, 2019년 이후

로는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관련

사업 및 예산 확보 실적이 없음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개정 - 조례에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실적은 없음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 및 해당 분야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위

하여 제정된 본 조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 - 조례 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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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
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하
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
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
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사
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19년 이후 기본계획 미
수립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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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5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
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예산 미집행, 지원실적 없음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
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
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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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유사한 조례(전라북도 재능
기부 활성화 조례) 존재하
며, 사업발굴 및 예산 확보
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유
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조례 통합 검토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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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유사한 조례(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존재하며, 사

업발굴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8-3) 다른 유사한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폐지 사유가 확

인됨

 ○ 내용

   - (1-1)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

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

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제정함

   - (2-3) 조례에 따라 2015년, 2018년, 2019년 각각 ‘문화예술 후원 및 기부활성

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3-1) 조례 제5조에 도지사는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결연과 후원, 기부문화 네

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6-1) 조례 제·개정 이후 11년 2월이 경과하였으나 전라북도 현실에는 부합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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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평가 종합의견 (통폐합) 일반 정비 / 통합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없음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조례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집행 등이 실시되지 않아 조례의 목적달성도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부수효과

   - 조례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집행 등이 실시되지 않아 부수효과를 판단하

기 어려움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에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특

별한 시사점 없음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 제5조(재정지원)

제6조(포상) 제6조

제7조(시행규칙) 제7조(포상)

제8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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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

흥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문

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

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

흥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한 공연, 전시, 도서, 지역문화

복지, 문화보급·전수시설 등 문

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

흥법」제2조제1항에서 정한 문

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

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

흥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서 정한 공연, 전시, 도서, 지역

문화복지, 문화보급·전수시설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

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조항은 붙여 쓰도록 정비 검토

-인용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정비 검토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략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문장 표현 정비 검토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삭  제> -개별 조례에서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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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유사한 조례(｢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가 존재하며,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심층분석을 통해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

례｣와의 통합을 검토

- 통합의 대상으로 제시된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와 이 조례는 모두 자치조례임. 양 조례의 구

성체계를 살펴봄

- 통합의 대상이 되는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의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시행 2016. 7. 8.] [전라북도조례 제4302호, 2016. 7. 8.,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재능기부를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책무)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제6조(포상) 제6조(재정지원)

제7조(시행규칙) 제7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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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조례의 주요한 내용인 지원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여 살펴봄 

- “재능기부”가 “문화 예술기부”를 포섭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양 조례를 통합하는 경우 ｢전라북도 재능기

부 활성화 조례｣로의 통합을 고려하여야 함.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전라

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가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

성화 조례｣의 제5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전라북도 포

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

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

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2. 민간 예술단체 및 전문예술법인과의 기부 네

트워크 구축 

3.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

원 

4. 그 밖에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

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

크 구축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

구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

제5조(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 할 수 있다.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기부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 

3. 기부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기부 활성화를 위

한 홍보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 

5. 기부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6. 그 밖에 기부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 필

요한 사항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

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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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입법취지와 조례의 기능이 유사한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

원 조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또한 「전라북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통·폐합하는 방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세 조례의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도

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

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

관 협력체계 구축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도

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

그램 개발과 연구 

2.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결연

과 후원 

3.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

관협력체계 구축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

단체 등의 협력 

5. 기부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

설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6.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 사업 지원 규정을 포섭

하도록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

례｣ 제5조 개정 검토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용어의 정의)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제5조(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재정지원) 제6조(포상)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제7조(포상) 제7조(시행규칙)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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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의 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권고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

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

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

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5.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

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

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

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재능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자원봉사활동”에 재능기부를 포함하도

록 정의조항 정비 검토

<신 설> 

 

제12조의2(재능기부 활성화사

업) 도지사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

그램 개발과 연구 

2.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결연

과 후원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의 사업 지원 규정을 포섭

하도록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

례｣ 제5조를 정비. 이 조항을 ｢전라북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포섭하

도록 규정 신설 검토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

원봉사주간)

제14조(포상 및 보상 등)

제14조의2(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제15조(경력 인정 등)

제16조(보험가입)

제17조(실비지급)

제18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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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

관협력체계 구축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

단체 등의 협력 

5. 기부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

설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6.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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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 위원회 및 사업추진실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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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2. 7. 6.] [전라북도조례 제3711호, 2012. 7. 6.,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

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직접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능기부까지를 포함한다.

2. “재능기부”란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

을 위하여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하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

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2조 별표1에서 정한 공연, 전시, 도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전수시설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문화

예술 분야의 기부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기부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2. 민간 예술단체 및 전문예술법인과의 기부 네트워크 구축

3.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4. 그 밖에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기부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

3. 기부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

5. 기부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6. 그 밖에 기부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제6조(포상) 도지사는 기부에 참여하거나 기부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

여는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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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의견

< 평가 결과 > 

□ 평가대상

조 례 명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구분 자치조례 관계 법령 -

제정・시행일 2017. 12. 29. 최근개정・시행일
2020. 9. 29./2020. 9. 29.

(일부개정 1회)

소관 부서 관광산업과 / 관광정책팀 소관 상임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평가의견 

평 가 항 목 평가의견 주요 내용

종 합 의 견
( 통 폐 합 )

일반 정비 - 띄어쓰기 정비 검토

통합 권고
-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폐지를 원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는 방안 검토

개정 권고

- “법정계획인 전북권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시・군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추진하는 바, 별도의 위원회 구성보다 실질적인 사

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아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 규정 정비 검토

1 .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적정 - 적절한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었음

2 . 
조 례 의    
실 효 성

개정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 제대로 담

겨져 있지 않고 단순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임

3 . 
조례내용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함

4 .
조 례 의
공 평 성

적정
- 장애, 성별, 나이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5 . 
주 민     
수 용 성

적정 - 조례의 체계 및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음

6 .  
현 실     
부 합 성

적정

- 전라북도의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

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한 본 조례는 행정수

요를 반영하고 있어 전라북도 현실에 부합함

7 . 
위원회 운영의 
적 정 성

적정 -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기타 의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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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항목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관광진흥법｣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
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
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
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
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7차 전북권관광개발계획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
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
련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
행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설치
-타 실태조사 참고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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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제12조

2)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
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붙임1 참조

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
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
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
적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의견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017.11.2.~11.22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
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
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체계나 사용 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
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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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
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 
공정관광위원회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
회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
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전북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수
렴하여   법정계획에 반영
함으로써 위원회 별도 설
치 불필요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종합

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관광사업이 세분화되고 있고,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도 지속가능한 관광을 요구하
고 있어 이와 관련한 계획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권
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

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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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
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

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 없다

-법정계획인 전북권관광개
발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시・군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추진하는 바, 별도
의 위원회 구성보다 실질
적인 사업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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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내용  

조례명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소관 부서 의견(팀)

 ○ 최종의견 : (8-1) 관광산업이 세분화되어 있고,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을 요구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계획을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전북권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지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8-2) 법정계획인 전북권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시・군 의견을 반영

하여 계획을 추지하는 바, 별도의 위원회 구성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

요하다고 보아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함

 ○ 내용

   - (2-3) 조례에 따라 ‘제7차 전북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2-5)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공정관광 관련 벤처기업 발굴, 교육, 프로

그램 운영이 가능하므로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함

   - (2-5) 기후환경정책과 등 관련 타부서의 자원조사 및 전라북도 관광여건 및 자

원조사를 활용하여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 (2-5) LNT, LGT 강의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여행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전북 가치여행 10회 진행을 통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 및 홍

보를 실시함

   - (2-5) 조례 내 위탁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으나 전북문화관광재

단에 공기관대행위탁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2-5) ‘탄소중립(ESG) 친환경 전북여행’ 사업을 실시하여 <탄소없는 전북여

행> 캠페인 및 프로모션 등 추진, <친환경 전북여행 스팟> 발굴 및 지원, 유

관기관 협력 <ESG 친환경 전북여행> 프로그램 개발‧시범운영, 기업 참여 ESG 

친환경 전북여행 활성화 프로그램‧캠페인을 운영함. 총 예산 도비 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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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배정되었으며, 72,719,500원이 집행됨

   - (3-1) 조례 제12조에 따라 탄소중립(ESG) 친환경 전북여행 사업에 재정지원을 

실시함

   - (3-3) 2022년 탄소중립(ESG) 친환경 전북여행 사업을 위하여 필요예산 100,000

천원을 확보하여 72,719천 원(사무관리비: 7,642천 원, 국내여비: 6,156천 원, 

업무추진비: 9,286천 원, 행사홍보비: 66,078천 원, 행사실비보상금: 4,333천 

원)을 집행함. 그리고 집행 잔액은 환수 처리함

   - (7-1)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공정관광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7-2)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 공정관광위원회’를 설치함

   - (7-3) 위원회 위원 구성은 정원 10명 중 현원 9명, 당연직 1명, 위촉직 9명[남

성 5명(55.5%), 여성 4명(44.4%)]으로 구성되어 있음

   - (7-5) 전북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현재 위원회를 계속 운영할 필요 없음

■ 입법평가 종합의견 (통폐합) 일반 정비 / 통합권고 / 개정 권고

◎ 입법평가 세부의견

 ○ 연도별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액

   - 붙임1 참조

 ○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도 또는 부수효과 분석

  • 조례 목적달성도 평가

   - 공정관광 지원 계획 및 위원회 설치 등 공정관광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부수효과

   -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공정관광을 진흥시키고 확산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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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시・도 유사 조례와 비교 또는 타 시・도 자치법규(정책) 동향

   -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사점 없음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공정관광의 원

칙)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지원계획의 수

립ㆍ시행)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사업 등)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의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센터의 설치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제8조(위원회의 임기) 제8조(재정지원) 제8조(시행규칙)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수당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제10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제11조(지원 사업) 제11조(지원 사업)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공정관광 지원

센터)

제13조(재정지원)

제14조(협력체계 구

축)

제15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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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

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

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확산시

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

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확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지역적 범위를 목적조항에 규정하도록 

정비 검토

-목적조항에 맞게 문장 표현 정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

관광”이란 관광산업으로 파생되

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지의 주민

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목적지 거주주민의 주거환

경과 생태자연환경, 도시환경 등

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

관광”이란 관광산업으로 파생되

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지의 주민

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목적지 거주 주민의 주거환

경과 생태자연환경, 도시환경 등

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거주 주민”으로 띄어쓰기 정비 검토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

획)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

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

성 및 진흥계획을「관광진흥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

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

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6. 생략

<신  설>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

획)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

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

성 및 진흥계획을「관광진흥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

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

립하여야 한다.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계획

을 수립할 때 도지사는 시・군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법정계획인 전북권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시・군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추진하는 바, 별도의 위원회 구

성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고 보아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이 필

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음. 이를 

반영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 신설 검토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

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

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

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

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

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

원회는 필요 시 구성하고 심의

나 자문을 마치면 자동해산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

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위원회에서 제4조의 계획을 심의 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정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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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

원에 필요한 사항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

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전라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

촉직 위원은 공정관광에 전문적

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라북

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전라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

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2. 관광・사회・건축・도시계

획・환경・법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

체를 대표하는 사람

4. 공정관광 실행과 관련한 전라

북도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검토

-제4항: 문장 표현 정비

제7조(위원회의 임기) ① 생략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제7조(위원회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하 현행과 같음

-연임 관련 규정 표현 정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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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고 단순 사업을 나열하는 수

준이며,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폐지를 원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관광진

흥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는 방안 검토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의   견 이  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현행과 같음

9.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

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지

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ㆍ환

원되고, 관광목적지 거주 주민의 

주거환경과 생태자연환경, 도시

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있는 정

의 추가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으며, 세

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1. ∼ 4. 생략

<신  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으며, 세

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개별 

나열된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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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사업 관련 추진실적

□ 위원회 개최 현황

- 위원회 구성

구분 정원 현원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위원수(명) 10 9 1 5 4

비  율(%) 100 90 10 55.5 44.4

- 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별 2021 2022 2023

개최건수 1 1 미정

개최일 12.27.~12.31 12.23

소요예산 210,000원 700,000원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내역

연도 사업명 필요예산 확보예산 집행액 집행내역

2022

 

탄소중립(ESG)친환경 

전북여행

100,000 100,000 72,719

사무관리비 7,642

국내여비 6,156

업무추진비 9,286

행사홍보비 66,078

행사실비보상금 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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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평가대상 조례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9. 29.] [전라북도조례 제4824호, 2020. 9. 29., 일부개정]

전라북도(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063-280-3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

련하고 이를 진흥·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

는 관광목적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목적지 거주주민의 주거환경과 생태자연환

경,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공정관광의 원칙) 공정관광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1. 경제적 지속가능성

2. 사회적 지속가능성

3. 문화적 지속가능성

4. 생태적 지속가능성

5. 윤리적 관광소비

6.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한 편익 분배 및 환원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진흥계획을「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 공정

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전라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정관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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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라북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

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

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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